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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급여 서비스의 환자 본인부담을 낮추고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급여체계로 

편입시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

책은 2005년 이래로 지속되어 오고 있다. 다양한 정책 추진과 이에 대응하

는 건강보험 보장률의 변화를 추적하며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

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정책 

추진의 동력으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장기 재정전망의 결

과와 함께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의료서비스의 향상된 

접근성은 현 세대뿐 아니라 미래의 세대들도 함께 누려야 하는 소중한 사회

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가격을 변화시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

화 정책이 의료서비스의 이용 행태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재

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 질문이다. 하지

만 주요국들과 달리 한국 상황에서 이러한 질문은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 않

았다고 판단된다. 과학적 근거의 부족은 환자의 본인부담을 변화시키는 가

격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정책적 판단을 흐리게 한다. 보장성 강화 정책 시

행을 둘러싸고 우리가 종종 관찰하는 소모적인 논쟁은 이와 같은 근거 부족

에 의해 방향을 잃기 마련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보건의료 정책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

음이 될 것이다. 우선 고령층의 외래 정액제도 및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

제 등 일정한 임계점에서의 유의한 본인부담 변화가 환자의 의료 이용 행태

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했다. 일부의 사례이지만 의료서비스의 

가격 변화에 환자가 의료 소비 행태를 변화하는지 점검함으로써 보건의료 

가격탄력성 추정이 의미 있는 작업인지 사전적으로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이후 의료 서비스의 종류, 질환, 가구소득, 환자 연령 등으로 구분하여 가격



탄력성을 추정함으로써, 환자의 사회경제적, 임상적 환경에 따라 가격 변화

가 건강보험 재정에 이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했다. 이는 가격탄력성 추정 시도 자체로도 학술적인 의미가 있음과 동시에, 

가격을 통한 보장성 강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정책적 작업이 

세부적으로 정교하게 이뤄져야 함을 시사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저자들

은 실손의료보험이라는 민영 의료 보장 체계가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있는 

한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손의료보험이 공적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

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검토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한 가격탄

력성 추정치가 편의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노력했다.

본 연구의 다양한 실증분석이 가격탄력성 추정을 어렵게 하는 많은 요인

들을 모두 성공적으로 통제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미국에서는 1970 

~1980년대에 무작위 실험을 통한 가격탄력성 추정이 시도되기도 했는데, 이

는 강건한 탄력성 추정이 그만큼 쉬운 작업이 아니라는 증거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내 선행연구의 부족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활용할 수 있

는 자료와 다양한 방법론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가격과 보건의료 수요의 

관계를 식별하고자 한 논의의 결과들은 충분한 학술적 ․ 정책적 가치가 있다

고 생각한다. 이를 시작으로 정교한 분석방법과 풍부한 자료가 함께 활용되

어 의미 있는 후속 연구들이 이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보다 과학적인 근거

에 기반하여 현재와 미래의 세대들을 위한 보편적인 의료 보장 체계를 강건

하게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원내 연구진인 김우현 박사와 외부 연구진인 동아대 김대환 교

수가 집필했다. 총괄인 김우현 박사는 전체 연구를 기획하고 제Ⅲ장 본인부

담 변화에 따른 의료 이용 행태 변화 추정과 제Ⅴ장 세부 가격탄력성 추정의 

실증 분석을 담당했으며, 김대환 교수는 제Ⅳ장 민영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 

관련 실증분석을 담당했다. 본 연구는 기획단계부터 연구 진행과 완결에 이

르기까지 원내외 많은 연구자들의 조언과 논평을 통해 발전할 수 있었다. 연

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유익한 조언들은 보고서 출판 이후에

도 저자들이 지속적으로 탐구할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선행연구 검토에 

기여하며 과제의 행정 처리에 많은 도움을 준 원내 이강연 연구원에게 감사



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적

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21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 재 진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건강보험은 한국의 국가 재정운용에 주요한 위험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건강보험 보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들은 보

건의료에 투입되는 재원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반면 중앙정부 재정체계에 

건강보험 재정은 재정 외 항목으로 분류되며 적극적인 통제 체계에 편입되

어 있지 않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급여 서비스의 환자 본인부담을 경감하거나, 비

급여 서비스를 급여 체계에 편입하면서 환자가 직면하는 가격을 변화시키는 

가격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가격 정책이 의료 이용의 행태 변화

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서는 가격의 변화에 의료 

서비스 이용행태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의료비 통제의 대표적인 정책 수단인 의료비 본인부담이 환자

의 의료 이용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의 제도적 환경하에서 검토해 보고

자 했다. 본인부담은 환자에게 유의미한 부담이 되어 불필요한 의료 수요를 

억제해야 함과 동시에 지나치게 높지 않아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성을 악화시켜서는 안 되는, 다루기 까다로운 정책 수단이기도 하다. 주요국

에서는 본인부담의 수준이 환자의 의료 이용 행태 및 의료 접근성, 환자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들을 식별하기 위해 무작위 통제 실험 및 다

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연구해 오고 있다(Manning et al., 1987; Einav et 

al., 2015; Kowalski, 2016). 하지만, 국내에서 해당 연구 주제는 일부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들을 확인했지만(전병목, 2009; 박지연 ․ 채희율, 2003), 사안

의 중대성에 비춰 더욱 활발한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건의료 가격탄력성 추정을 위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의 주요 연구 결

과들을 정리하고, 한국의 실증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보건



의료 서비스의 가격과 이용량을 관계를 식별하고자 했다.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보건의료 가격탄력성 추정과 관련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의 

주요 결과들을 정리했다. 가격탄력성 추정 연구에서 가장 주목받은 연구결

과는 1974~1982년 동안 진행되었던 RAND 의료보험실험의 결과일 것이다. 

Manning et al.(1987)은 해당 실험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여 가격탄력성은 

-0.2~-0.1의 규모로 추정했으며, 이는 현재까지 가격탄력성을 고민하는 연구

자들이 참고할 만한 수치로 널리 회자되고 있다. 이후 Oregon 공적의료보

험 실험 등 후속 실험들이 이어지기도 했으며, 건강보험 청구자료 등을 활

용한 실증분석의 결과들이 가구소득, 의료서비스(입원, 외래, 의약품 소비 

등), 의료기관 종별(병원, 의원 등)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가격탄

력성을 추정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건강보험 청구자료 및 한국의료패널 

등 활용가능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제Ⅲ장에서는 한국의 보건의료 체계에서 환자 본인부담의 변화가 의료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사전적으로 점검해 보고자 했다. 제Ⅲ장은 

이후 제Ⅴ장에서 본격적인 가격탄력성 추정 작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한국 

상황에서의 가격 변화에 대한 환자들의 반응을 사전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 목적으로 두 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분석했다. 

우선 2017년까지 적용된 고령층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도하에서 진료비 1만 

5천원 초과의 외래 진료 발생 시, 정액 1,500원의 본인부담에서 진료비의 

30% 정률로 본인부담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었다. 이 가격 변화에 주목하

여 집군분석을 시행한 결과, 해당 구간의 의료 이용 행태를 탄력성으로 환

산할 경우 약 -0.8726의 탄력성이 추정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가구소

득, 실손의료보험 가입 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연령 등에 따라 탄력성이 상

이하게 추정됨도 알 수 있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는 가구소득에 따라 기 설정된 상한액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사전적 ․ 사후적으로 의료비 지출 초과분을 환자에

게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경우 이론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서비스의 가격이 0원이 되는 것으로, 환자의 의료 이용 행태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건강보험 맞춤형 DB 분석 결과, 상한제 사전 적용의 경우 

환자의 외래 방문일수나, 외래 진료비 지출의 유의한 상승을 식별할 수 있

었으나, 사후 적용에서는 해당 변화가 유의하게 관찰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상한제 적용을 통한 가격 변화에 환자가 반응하는 것뿐 아니라, 가격 변화

가 의료서비스 구매 당시 적용되는 상황과 사후 환급되는 상황에 있어 환자

의 대응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발견했다. 

제Ⅳ장은 민영건강보험의 가입 여부가 국민건강보험 급여 서비스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의료패널 분석을 통해 살펴봤다. 건강보험 자료를 통한 

탄력성 추정 과정에서 분석이 어려운 점은 민영건강보험의 가입이 환자가 

직면하는 실효적인 본인부담을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청구자료로

는 민영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기 어렵

다. 따라서 한국의료패널을 이용한 고정효과 모형 추정을 통해 개인이 실손

의료보험 및 정액형 보험을 가입한 이후 의료 수요를 변화시키는지 검토했

다. 기존에도 많은 선행연구가 존재하지만, 이 연구는 표본 선택에 신중을 

기해 민영건강보험에 미가입되었다가 가입으로 변화된 시점부터의 의료 이

용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큰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추정 결과, 민영건강

보험 가입이라는 변화는 입원 및 외래 건강보험 급여 서비스 지출 변화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밝혔다. 이 분석 결과는 주

요 선행연구 결과들과 차이가 있는 결과로 학술적인 의미가 있으며, 다음 

제Ⅴ장에서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통해 가격탄력성을 추정하더라도 추정치에 

편의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제Ⅴ장은 비교적 단순한 축약형 추정 회귀 모형을 통해 건강보험 급여 서

비스의 본인부담과 의료 이용의 관계를 추정했다. 건강보험 표본 코호트DB

를 활용해서 2002~2019년의 긴 분석 기간 동안 평균적인 본인부담 수준의 

변화와 의료비 지출 및 내원 일수의 관계를 식별하고자 했다. 특히 선행연

구인 Ellis et al.(2017)에 기반하여 환자가 바로 직전에 경험했던 의료 소비 

과정에서의 본인부담 수준을 현 시점의 의료 소비 의사 결정에 반영한다는 

가정하에 가격탄력성을 추정했다. 또한 입원, 외래, 전체의 의료 서비스 형

태, 중증질환(암, 심혈관, 뇌혈관 질환),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질환, 가구소득분위별, 환자 연령구간별 탄력성을 구분하여 추정하고자 했

다. 추정 결과, 전체 의료 서비스의 가격탄력성은 -0.2579로 추정되었다. 선

행연구와 달리, 입원 서비스의 탄력성이 외래 서비스에 비해 크게 추정되고, 

중증질환 의료 서비스 이용의 탄력성이 만성질환에 비해 크게 추정되는 결

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 의료급여 환자 및 고령층, 영유아 계층의 비

탄력적인 의료서비스 소비 행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기초 연구 과제로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자료원과 추정법을 

활용해 추정된 탄력성 추정치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격적

인 활용은 추후 연구과제로 제시하지만, 결론에서는 가격탄력성의 기초 추

정치들은 건강보험 재정전망 모형, 건강보험 지출이 변수로 포함된 거시 모

형 등에 기초 정보로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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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15

Ⅰ. 서론

건강보험은 미래 한국 국가 재정의 주요한 위험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안

종석, 2021). 인구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OECD 주요국 대비 낮은 보장성1)

(한국 60.8%, OECD 평균 74.0%, OECD Health Statistics 2020 기준)을 높

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 투입되는 재원

은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 건강보험 지출은 

2017년 55.5조원 대비 2018년 60.6조원, 2019년 69.0조원으로 증가했다. 반

면 중앙정부 재정 체계에 건강보험 재정은 재정 외 항목으로 분류되며 적극

적인 통제 체계에 편입되어 있지 않다(박인화, 2019).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 미래 시점에 반드시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

의 유의미한 재정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정책 수단 및 정책 

수단에 반응하는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행태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이해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의료비 통제의 대표적인 정책 수단인 의료비 본인부담이 환자

의 의료 이용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의 제도적 환경하에서 검토해 보고

자 한다.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가 지속되는 한, 본인부담을 활용한 가격 정

책은 몇 안 되는 의료비 통제 수단 중 하나이다. 본인부담은 환자에게 유의

미한 부담이 되어 불필요한 의료 수요를 억제해야 함과 동시에 지나치게 높

지 않아 필요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악화시켜서는 안 되는 다루기

가 까다로운 정책수단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되어 본인부담의 수준이 환자

의 의료 이용 행태 및 의료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기 위하여 무작

위 통제 실험 및 다양한 계량 기법을 활용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

1) Government and compulsory health insurance schemes(% of current expenditure on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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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ning et al., 1987; Einav et al., 2015; Kowalski, 2016). 하지만 국내에

서는 의료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대한 문헌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건강보

험 통계연보󰡕상의 거시 집계 변수로 본인부담률과 진료비의 관계를 추정한 

오랜 연구가 존재하며(김춘배 외, 1995), 소액 외래 본인부담 제도나 의료비 

소득공제 등 외생적인 본인부담 제도 변화가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식

별하는 일부 연구가 존재한다(전병목 2009; 박지연 ․ 채희율, 2003). 그러나 

보건의료 가격정책하에서의 본인부담 수준이 차지하는 위치, 보장성 강화 

정책 등 환자 본인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 방향, 보건의료 재정건전성 고

려 등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더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건의료 가격탄력성 추정을 위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의 연구 결과들을 

집약하고 한국 제도하에서 거시적인 전체 탄력성뿐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탄력성을 추정하는 연구를 기획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본격적인 가격탄력성 추정에 앞서 검토해야 할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먼저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첫째,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체계하에

서 보건의료 가격의 변화에 따라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행태가 실제로 변화

하는지 특정 사례를 통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입원, 외래 등 특

정 항목의 의료 서비스뿐 아니라, 특정 질환(만성질환, 중증질환 등) 및 연

령대, 가구소득 등 다양한 요인에 따른 의료 서비스의 가격 탄력성을 추정

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추정에 앞서 한국의 보건의료 체계에서 

본인부담이 의료 이용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이

후 구체적인 가격탄력성 추정의 학술적 ․ 정책적 필요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

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정 사례로는 ① 2018년 1월부터 변화된 65세 이

상 고령층의 외래 본인부담 제도의 변화와 ②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에 

적용받는 환자들의 의료 이용 행태를 검토한다.

둘째, 가격탄력성 추정을 까다롭게 하는 한국의 독특한 환경 중 하나로 

실손의료보험의 광범위한 보급을 꼽을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의

료 서비스와 함께 건강보험 급여 서비스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것

으로 설계되어 있어, 국민건강보험에서 부과한 환자 본인부담의 가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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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교란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이 환자의 의료 이

용에 영향을 주는가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 및 의료 이용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는 ｢한국의료패널｣이 

존재하며, 이를 활용해 실손의료보험 보장이 의료 이용 행태에 미치는 영향

을 실증분석한다.

사전 검토 이후, 앞선 설명대로 가격탄력성 추정은 2002~2019년 건강보험

공단의 청구자료(표본코호트 DB)를 활용하여 진행한다. 건강보험 청구자료

는 건강보험 급여 서비스의 환자 본인부담을 건별로 정확하게 식별하여, 건

강보험 부담 급여 서비스의 가격탄력성을 가장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자

료이다. 외래 ․ 입원 등 보건의료의 유형뿐 아니라, 중증질환 및 만성질환, 경

증질환 등 질환의 필수 ․ 비필수적 성격, 환자의 연령 ․ 성 ․ 가구소득 등 사회

경제적 변수에 따라 가격탄력성은 상이하게 추정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

하여 세부적인 가격탄력성을 추정하고자 한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 현재까지 국내외 보건의료 가격

탄력성 추정에 관해 진행된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 연구가 추

가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탐색한다. 제Ⅲ장에서는 특정 사례를 통해 

본인 부담의 변화가 환자의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한다. 특히 가격

의 급격한 변화하에서의 행태 분석에 용이한 집군분석(bunching analysis)을 

통해, 특정 경계점을 기준으로 본인부담이 급격하게 변화할 때 실제로 환자

의 의료 수요가 변화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어 제Ⅳ장에서는 민

영의료보험의 가입 여부가 건강보험 급여 의료비 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사전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으로 대표되

는 민영의료보험이 환자의 의료 이용에 미치는 도덕적 해이를 실증분석을 

통해 검정한다. 제Ⅴ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환자의 질환, 사회경제적 변수 및 

의료 이용 행태 등을 통해 세분화된 집단별 가격탄력성을 추정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Ⅵ장에서는 추정된 탄력성 정보들이 정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함으로써 정책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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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가격탄력성 선행연구

보건의료 서비스의 가격 효과에 대한 국내의 관심은 거시적인 서비스 가

격 변수와 의료 이용량의 상관관계를 검토하면서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김한중 ․ 이해종(1989), 김춘배 외(1995)와 같은 선구적인 연구들은 의료 가

격, 본인부담, 총진료비 등 집단별 집계변수를 활용하여 탄력성의 정의에 맞

춰 계산하거나, Double log 함수 형태의 모형를 통해 탄력성을 추정하기 시

작했다. 단 이와 같은 접근은 가격 및 이용량의 대략적인 추세를 연관지어 

이해하려는 시도일 뿐, 가격의 변화가 의료 서비스의 변화로 이어지는 인과

관계에 기반한 탄력성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이에 비해 해외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환자의 본인부담이 의료 이용

에 미치는 영향을 강건하게 추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RAND 의료보험실험은 1974~1982년 동안 무작위로 환자에게 0%, 25%, 50%, 

95%의 본인부담을 부여하는 보험을 지급하고 의료 이용 행태를 분석하고자 

한 시도로 잘 알려져 있다. Manning et al.(1987)은 해당 실험에 참여했던 

5,811명의 의료 이용 행태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환자들이 본인부담 수준

에 따라 의료 이용 행태를 변화시키며, 가격탄력성은 -0.2~-0.1 정도인 것으

로 발표했다. 또한 의료 이용의 강도 자체보다는 보건의료의 접근성에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방문 횟수에 주로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했다. 

국내에서도 미시자료의 접근성이 향상되며 환자 단위의 본인부담 수준과 

의료 이용의 관계를 분석하기에 용이한 환경이 점차 조성되어 왔다. 전 국

민 의료보험의 보급으로 인해 RAND와 같은 무작위 실험을 하는 것이 용이

하지 않지만, 보건의료 및 관련 행정자료를 활용한 미시자료 분석이 시도되

고 있다. 예로 최성은(2018)은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활용, 의료비 지출

이 아닌 입원일수 및 외래방문 횟수를 결과변수로 활용하여 모형을 추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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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이다. 단 해당 연구는 현물가격(spot price)인 의료 이용 건별 본인부담

률을 탄력성 추정에 활용했다.

전병목(2009)은 의료비 소득공제로부터 기인한 변이를 활용, 보건의료 총 

의료비, 의약품, 의료서비스, 의료용품 소비 등으로 의료 서비스를 구분하여 

탄력성을 추정하고자 했다. 완벽한 외생적 변이로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

나, 의료비 소득공제 제도 변화에 따른 환자의 가격 변화를 변이로 고려했

다는 점 자체가 여러 흥미로운 연구 질문과 연결지어 이해해 볼 수 있다. 

즉 환자가 의료 이용 시점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의료 가격이 아닌, 이

후 시점의 세제혜택을 통해 반영되는 사후적인 가격 변화에도 의료 소비 시

점에 사전적으로 이 점을 예측하고 의료 이용 행태에 반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해당 연구는 실증적으로 탄력성을 -0.09~-0.28 

수준으로 추정해 냄으로써 사후적 세제혜택에도 소비자가 반응을 보이고 있

음을 밝혔다.

해당 연구 질문과 관련되어 해외 문헌에도 가격탄력성 추정을 위한 가격

의 정의, 즉 환자가 어떤 가격에 반응을 하는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왔

다. RAND 의료보험실험 이후 다양한 청구자료 및 조사자료를 통해 탄력성 

추정 연구를 지속해 온 많은 연구들은 기대 연말 기준 의료 가격(expected 

end-of-year price)을 가격 변수로 활용했다. 즉 환자가 보건의료 서비스 구

매 시 건별로 경험하는 현물가격이 아니라, 연말 기준으로 총 지출할 것으

로 예상하는 의료비 지출을 기준으로 총본인부담이 얼마인지 합리적으로 예

상한 후, 이에 기반하여 현재의 의료소비를 결정한다는 의미이다. 특히 연 

단위 기준의 가격 기대 형성이 미국 등 해외 의료보험 체계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이유는 해외 보험 체계(특히, 미국)에서 보험공제(deductible), 의

료 보장 상한(coverage ceiling) 등의 제도로 인해 연중 환자가 부담하는 본

인부담의 수준(본인부담율)이 크게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연말 

기준 가격에 기반하여 가격 효과를 분석한 해외 연구는 Keeler and Rolph 

(1988), Eichner(1998), Aron-Dine et al.(2015) 등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환자의 의사 결정에 있어 다른 가격 정의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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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계속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도 환자들이 기대 연말 가격을 통한 

분석에서보다 좀 더 근시안적(myopic)인 가격 반응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 왔다. Brot-Goldberg et al.(2017)은 무료 의료보험(free health care)

에서 고(高)공제보험(high-deductible coverage)으로 전환한 근로자들을 대상

으로 한 연구를 통해, 환자들의 의료 이용 감소 중 약 42%가 환자가 현물 

가격에 대응하는 행태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Aron-Dine et 

al.(2015)은 환자가 기대 연말 가격에만 대응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환

자가 본인의 가처분 소득 등 예산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완벽하게 미

래를 예측(completely forward looking)할 수 있으며, 유동성 제약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가정이 만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견들을 종합해

보면 Aron-Dine et al.(2015)의 지적대로, 환자가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미래 

가격을 예상해서 행동하거나 완벽하게 현물가격에만 반응을 보이는 근시안

적 행태를 보인다고 주장하기가 어려우며 모든 가정하에 가격 정의와 탄력

성 추정을 다채롭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응하여 예를 

들어 Ellis et al.(2017)과 같은 연구는 환자가 직전 의료 이용의 본인부담

의 경험(backward myopic), 혹은 바로 다음 의료 이용의 본인부담의 예측

(forward myopic)과 같은 단기간 내의 정보에 기반하여 의료 소비 행위를 

결정한다는 가정하에 탄력성을 추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제Ⅴ장에서 

좀 더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보건의료 가격에 대응하는 환자의 행태가 가구소득 등 환자의 사회경제적 

변수, 진료의 성격(예: 외래 vs. 입원, 만성질환 vs. 급성질환 등)에 따라 상

이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 서비스의 다양한 성격에 따

라 탄력성이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다수의 선행연구가 존재한다. Duarte 

(2012)는 급성질환인 충수절제술, 담낭제거술, 팔 깁스 등의 탄력성은 -0.07 

~-0.028로 낮게 추정된 반면, 선택 진료인 정신과 치료, 가정 방문 치료 등

은 -2.081, -1.886으로 높게 추정됨을 밝혔다. Keeler and Rolph(1988) 또한 

급성질환이 다른 질환에 비해 비탄력적으로 추정됨을 주장한 바 있다. 

Zhou et al.(2011)은 외래 방문과 입원을 구분해서 외래 방문은 약 -0.5,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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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0.372로 추정, 질환의 중증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입원 서비스의 탄력성이 외래에 비해 낮게 추정됨을 확인했다. Liu and 

Chollet (2006), Han et al.(2020)에서도 입원 서비스, 응급실 이용이 외래 서

비스에 비해 비탄력적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소득을 중심으로 탄력성이 다

르게 추정되는 점에 주목한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 Mataria et al.(2007)은 

환자의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가격 대응의 민감도가 낮아지는 현상을 확인

했다. 소득이 중요한 제약조건이 될 수 있는 지역에서도 가구의 소득이 가

격탄력성 추정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다. 예를 들어 에티오피아의 550개 

가정을 활용하여 탄력성을 추정한 Asfaw(2003)의 연구에서는 부유한 가구에 

비해 가난한 가구의 가격 탄력도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ahn et 

al.(2003), Qian et al.(2009) 등 탄자니아, 중국 등의 지역에서 추정된 연구

들 또한 가구소득에 따라 가난한 가구일수록 의료 서비스의 가격 변화에 탄

력적으로 반응함을 밝혔다.

고려할 수 있는 혹은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관찰 가능/불가능한 정보들이 

영향을 미쳐 최종 의료 수요 및 의료 이용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메카

니즘을 모두 엄밀하게 고려하여 탄력성을 추정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작업

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다양한 

가구 ․ 환자의 특성, 앓고 있는 질환의 특성에 따라 이질적인 탄력성 정보를 

불완전하지만 최대한 다양하게 드러내는 시도를 할 수 있다면, 이 결과가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보량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실증분석은 제Ⅴ장에서 진행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탄력성 추정은 아니지만 환자의 본인부담 변화를 야

기하는 정책의 변화가 환자의 의료 이용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지 식별

하는 다양한 국내 연구가 존재한다. 이는 본인부담 제도 변화에 따른 일부 

집단의 본인부담 변화가 환자의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한 것으로 

가격탄력성이라는 정보보다는 행태 변화 여부에 주목한 연구로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정채림 ․ 이태진(2015)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외래진료가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본인부담률 인상이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이용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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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을 분석했다. ｢한국의료패널｣ 자료로 분석한 결과, 외래 수요 발생 

시 환자의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의 선호가 증가했음을 확인했다. 하

지만 변진옥 외(2014)는 동일한 제도의 효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통

해 분석하여 병원급 ․ 의원급으로의 명확한 의료 수요 이동을 관찰했다고 결

론 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2006년 

입원 본인부담금을 면제한 정책(전경수 외, 2008), 2007년 8월부터 외래진료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안이수, 2013) 등의 연구가 발표되어 특정 집단(6

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본인부담 경감이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했다. 외래 본인부담 경감은 외래 환자 수 증가에 기여했으며, 입원 본

인부담 면제제도는 감기 등과 같은 경증 질환의 의료 이용을 증가시키고 특

히 건당 평균입원일수 및 건당 평균진료비 등 의료 이용의 강도가 강해지는 

데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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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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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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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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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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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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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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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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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효
과

가
 차

이
를

 보
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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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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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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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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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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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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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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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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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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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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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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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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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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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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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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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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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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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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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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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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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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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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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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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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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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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본인부담 변화에 따른 의료 이용 행태 변화 추정

제Ⅴ장에서 본격적으로 다양한 지출 형태와 의료 서비스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기에 앞서, 제Ⅲ장에서는 한국의 보건 의료 체계하에서 본인부담의 

변화가 실제 환자의 의료 서비스 이용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사례

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즉 의료서비스별 가격탄력

성을 본격적으로 추정하기에 앞서, 먼저 한국의 체계하에서 본인부담의 제

도 설계 및 제도 변화에 의해 환자 혹은 환자 ‒ 의사 집단의 의료 이용 행태

를 변화시키는지 사례를 통해 미시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본인부담의 변화에 따라 보건의료 이용의 행태가 변화할 수 있음을 이론

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론의 예상과는 달리 현실에서 행태 변화가 나

타나지 않을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 한 사회의 평균적인 소득 대

비 본인부담의 수준이 크게 낮아 가구 입장에서 무시할 정도라면 가격의 큰 

제약 없이 의료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다. 국내외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소

득에 따라 의료 서비스 가격 변화에 반응하는 민감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정채림 ․ 이태진, 2015; Asfaw, 2003; Sahn et al., 2003; Qian et 

al., 2009). 민영정액보험 ․ 실손보험 등 보완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고액 본인

부담 위험을 회피하는 환자라면 공적 의료보험 체계 내 본인부담 변화가 의

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존재

한다(이유진 ․ 이진형, 2018). 비(非)금전적인 접근성 제약(김동환, 2020), 시

간 비용(time prices)(Ringel et al., 2002) 등은 환자의 의료 수요에 영향을 

미쳐 가격탄력성 추정에 편의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사례를 통해 본인

부담과 의료 이용 행태 간 관계를 탐색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의료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 가운데 건강보험 보장성의 주요 정책 

수단인 본인부담이, 의료 수요와 보건의료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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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늠하는 유효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특별히 2017년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

환으로 변화된 ① 고령층의 의원급 외래 이용 시 본인부담 제도 개편과 ②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개편을 중심으로 본인부담 제도 변화와 의료 이

용의 행태 변화를 검토한다. 해당 제도를 검토 대상으로 고려한 것은 문재

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의 주요 제도 개선 항목 중 일부

라는 정책적 시의성과 더불어 각 제도가 고령층(외래 본인부담 제도)과 고

비용 집단(본인부담 상한제)이라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에 잠재적인 위험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학술적으로도 두 제도는 본인부담의 변화 정도가 특정 경계점을 중

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고령층의 의원급 외래진

료비는 문재인케어 이전 진료비 1만 5,000원을 기준으로 본인부담이 정액 

1,500원에서 정률 30%로 급격하게 상승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제도 변화 이

후 정률 10~20%로 본인부담이 경감되는 제도 변화가 있었다. 본인부담 상

한제는 이론적으로 가구소득별 경계점을 넘어서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 서비

스의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형태로, 급격한 본인부담 변화를 수반한 제도이

다. 두 제도 모두 기 설정된 경계점을 중심으로 의료 이용의 행태 변화가 

관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본인부담 변화를 야기한다. 고령층의 가용 

노후소득 등 경제 환경에 따라 정률 구간의 급격한 본인부담 상승이 부담스

러울 수 있는 일부 고령층 집단이 존재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 상한제의 경

계점을 초과하는 정도의 고비용을 부담해 온 환자에게 임계점 이후의 법정

본인부담 면제는 유의미한 부담 구조 변화일 수 있다. 

경계점을 중심으로 가격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할 때 수요의 변화를 통계

적으로 검정하고, 더 나아가 해당 변화를 활용하여 해당 구간의 가격탄력성

을 추정하는 집군(bunching) 분석 방법이 학계에서 널리 주목받고 있다. 

Saez(2010)가 근로장려세제로 인해 특정 소득 구간에 집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연구한 이후, 집군분석은 공공경제학 분야에서 유용한 방법론으로 주

목받고 있다(권성오, 2019). 경계점 중심으로의 행태 변화는 다른 분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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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활용될 수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미국 의약품 관련 공적의료보험

인 메디케어 파트 D 제도하에서 급격한 본인부담 상승 구간인 도넛홀

(donut hole, [그림 Ⅲ-1] 참조) 구간을 중심으로 집군 현상을 관찰한 Einav 

et al.(2017)의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자료: Einav et al.(2017), p. 29 Fig. 1. 

[그림 Ⅲ-1] 메디케어 파트 D의 본인부담 구조

집군분석은 전체 인구 집단에 적용되는 탄력성이 아닌 해당 경계점 구간에 

한정된 행태 분석이므로(권성오, 2019) 일반 경제주체 전체로 결과를 확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장에서 분석하는 65세 이상 고령층 

외래진료는 2019년 기준 진료비 12.0조원, 건강보험 부담 9.0조원의 의료비용

을 발생시키며, 건강보험 전체 보험급여비 69.0조원의 13.0%라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 또한 건

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는 상당한 비용을 지출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의

료 이용이 예상되는 고비용 집단을 대상으로 급여서비스 본인부담을 0원으로 

경감시키는 제도이다. 경계점 주변의 한정적인 분석이라 하더라도 해당 집단



38 • 보건의료 가격탄력성 추정과 건강보험 재정

의 의료 행태를 관찰하는 연구는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고 생각된다. 연구 대상의 경제 주체를 확대하고 보다 일반적인 축약 모형을 

통해 가격탄력성 추정한 결과는 제Ⅴ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 절부터는 각 제도별로 제도의 개요 및 본인부담 구조, 집군을 통해 

가격 탄력성을 추정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서술하고자 한다.

1. 고령층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 제도 

가. 개관 

1986년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인해 소액 진료의 본인부담을 인상할 필요

와 더불어 본인부담 산정의 효율화 등 목적으로 의원급 외래진료의 소액 정

액 본인부담이 도입되었다(김계현 외, 2013). 이후 70세 이상 고령층의 정액 

본인부담 수준이 노인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낮아지기 시작한 시기는 1995년 

12월부터이다. 이후 소액 본인부담 적용의 진료비 상한, 고령층 연령의 하

향 조정(70 → 65세) 등 다양한 제도 변화가 있어 왔으며,2) <표 Ⅲ-1>에서 

나타난 65세 이상 대상 진료비 1만 5,000원 이하 진료 1,500원 정액 부담, 1

만 5,000원 초과 진료 정률 30% 적용의 제도는 2001년 7월부터 도입되어 

2017년까지 지속되어 왔다.

구간(총진료비)
본인부담

현행 개선

15,000원 이하 1,500원 1,500원

15,000원 초과~20,000원 이하

30%

10%

20,000원 초과~25,000원 이하 20%

25,000원 초과 30%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성강화 정책안내｣,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d02100m01.do, 
검색일자: 2021. 3. 3.의 내용을 표로 작성

<표 Ⅲ-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65세 이상 외래진료 본인부담 
변화(2018년 1월 1일 적용)

2) 자세한 제도 변화는 김계현 외(2013)의 p. 27, <표 5>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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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에서 정액으로 본인부담이 변화되는 경계점에서의 급격한 본인부담 

상승에 대한 정책적인 논의는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경계점 진료비 1만 

5,000원을 초과하는 순간 정률 30%를 직접적으로 적용받으면서, 진료비 1만 

5,000원을 초과하는 상대적 중증 외래진료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졌기 때문

이다. 또한 노후 소득보장체계의 성숙도가 미약한 고령층(김유빈, 2016)을 

대상으로 한 제도이므로, 낮아진 의료 접근성이 야기하는 부정적인 효과 또

한 이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진료비 1만 5천원 

~2만원 구간의 본인부담을 정률 10%, 진료비 2만원~2만 5천원 구간의 본인

부담을 정률 20%로 인하했다. 여전히 경계점 2만원 및 2만 5천원에서의 계단

식 본인부담 상승은 존재하지만,3) 진료비 1만 5천원을 기준으로 한 본인부

담은 정률 30%에서 정률 10%로 완만하게 경감되었다. 이 절에서는 2018년 

1월 1일 기점의 고령층 외래 이용 본인부담 변화가 경계점 진료비 1만 5천원

을 중심으로 한 의료 이용 행태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이

를 바탕으로 경계점 주변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해 보고자 한다. 자료는 2012 

~2018년 ｢한국의료패널｣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나. 모형

임계점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소비 행태를 설명하기 위한 집군 분석 모형

은 고령층 환자가 다음과 같은 준선형효용함수(quasi-linear utility function)

를 따른다고 가정한다(Einav et al., 2017).4)

3)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새로운 경계점인 2만원, 2만 5천원 기준으로 계단식으로 높아지는 

본인부담에 대해 고령층을 주로 상대하는 지방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분쟁이 존

재한다고 한다. 󰡔의협신문󰡕, ｢100원만 넘어도 본인부담 2배...‘노인정액제’ 애물단지｣, 

2020. 11. 3.,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838, 검색

일자: 2021. 3. 8.

4) Einav et al.,(2017)에서 제시한 효용함수를 가격탄력성 의 올바른 해석을 위해 일부 수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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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식 (Ⅲ-1)

효용함수에 따르면 환자의 효용은 의료비 지출 과 잔여 처분가능 소득 

에 의해 결정된다.5)6) 또한 환자의 건강상 의료 필요를 표현하는 는 필요

의 충족 정도에 따라 효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료 가격 

탄력성 는 직접적으로 효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의료 서비스 가격

의 변화에 따라 의료 소비량을 변화시키며 모수로서 간접적으로 효용에 영

향을 줄 수 있어 효용함수에 포함될 수 있다.

고령층 외래 이용 본인부담의 예의 경우 정액제일 때 환자의 본인부담은 

  , 정률제일 때   ∙으로 정의할 수 있다.7) 각 제도하에

서 개인의 효용 극대화를 위한 의료 지출은 1계 조건을 통해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   
정률제   

 
정액제 ≦ 

           식 (Ⅲ-2)

어떤 제도의 적용을 받는가는 2018년 외래 본인부담금 제도 변화와 관계

없이 임계점 1만 5천원 이하이면 정액제, 1만 5천원 초과이면 정률제로 결

정된다. 정액제와 정률제의 혼합인 비용 구조는 식 (Ⅲ-2)에 따라 [그림 Ⅲ-

2]와 같이 환자의 의료 필요 와 의료비 지출 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때 

5) 잔여 처분가능 소득 는 발생한 의료비   중 환자 본인부담분인 을 제한 나머지 

가처분 소득을 의미한다. 즉      

6) Saez(2010)는 연간소득, Einav et al.(2017)은 연간 의약품 지출 등 연간소득 및 지출을 

설명하는 효용함수로 활용했다. 그러나 이 분석에서는 외래 이용 건을 기준으로 하는 효

용함수의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고령층 환자에게 하루에 가용한 재원을 

외래 이용에 사용하는가, 의료를 제외한 기타 소비에 활용하는가의 문제로 해석하여, 해

당 효용함수를 고령층의 1일 기준 효용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7)  ≤ ≤



Ⅲ. 본인부담 변화에 따른 의료 이용 행태 변화 추정 • 41

이론적으로 











 


 구간에 속한 환자들은 임계점인 1만 5천원 

수준으로 의료비 지출을 하며, 임계점 1만 5천원으로 의료 소비가 몰리는 

[그림 Ⅲ-3]과 같은 행태를 보일 수 있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Ⅲ-2] 의료 필요와 외래 의료비 지출의 관계

Saez(2010)에 의해 처음 소개되고 많은 분야에 응용된 이상과 같은 집군 

모형은 강한 가정들에 기반하고 있음이 한계이다. 일례로 등탄력성 효용함

수(isoelastic utility function)를 가정함으로써 모든 환자들에게 동일한 가격

탄력성 를 부여하여 환자에 따라 이질적으로 가격에 반응하는 행태를 고

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형이 매력적인 이유는 얼마나 임계

점에 모여들었는지의 집군 규모를 활용하여 가격탄력성 의 추정치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정 임계점 주위로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은 해당 구간

에서의 가격 변화가 환자의 의료 수요에 영향을 주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이 현상에 의해 파생된 수요를 활용하여 탄력성을 추정할 수 

있다면 강건한 탄력성 추정치가 될 수 있다. 즉 임계점 중심의 단절적인 비

용 구조로 임계점 주변에서 환자의 수요가 변화하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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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며, 이는 축약형 모형(reduced-form model)을 통해 가격탄력성을 추정

할 때 관찰 가능 ․ 불가능한 많은 정보들을 통제해야 하는 수고로움에서 자

유로울 수 있게 해준다. 비록 이 방식이 임계점 주위의 행태 변화에 집중해

서 탄력성을 추정하거나 이질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점을 감수하고

서도 매력적인 이유이다.

해당 임계점 1만 5천원에 모인 외래 수요를 가격탄력성 추정에 활용하기 

위해 Saez(2010)의 연구 방법을 계속 활용한다. 우선 가상으로 외래 본인부

담 정액제가 전 의료지출 구간에 걸쳐 적용되는 제도 A를 가정해 보자. 이

때 외래 의료 지출은  
, 즉 의료 필요도인 에 의해서 결정될 것

이다. 이제 현 제도처럼 임계점 1만 5천원을 중심으로 본인부담이 정률제

로 도입되는 제도 B를 가정하고 의료비 지출이 어떻게 변화될지 고려해보

자. 우선 임계점 1만 5천원 이하는 제도 A와 동일하게 의료 이용에 변함

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임계점 1만 5천원 초과부터는 정률제 도입으로 인

해 증가한 본인부담에 의료 수요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제도 A 당시 

 로 의료 지출을 했던 집단이 영향을 받아 임계점 1만 

5천원으로 의료 수요를 변화시킨다고 표현할 수 있다. 이때 제도 A에서 의

료비 원을 지출했던 개인은 임계점 1만 5천원으로 의료 수요를 

변화시키는 집군 집단(bunching group) 중 가장 큰 의료 필요를 가진 개인

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림Ⅲ- 2]에서 임계점에 집군되는 집단 중 가장 큰 

의료 필요는  


이므로, 

 








 

 




          식 (Ⅲ-3)  

해당 정보는 임계점 1만 5천원에 모이는(집군) 환자의 규모를 계산하는 

다음의 산식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제도 A 적용 시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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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함수를  , 제도 B 적용 시 확률밀도함수를 라고 한다면, 집

군의 규모는 식 (Ⅲ-3)의 관계를 이용하여 표현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 Ⅲ-4)

,는 각각 의 좌극한값, 우극한값을 의미하며 실제 자료

를 통해 관찰된 외래 의료비 지출의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추정하고, 집군 

규모   또한 실제 히스토그램을 통해 확인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식 Ⅲ

-4)를 통해 관심 모수인 가격 탄력성 의 추정이 가능하다. 

식 (Ⅲ-4)를 통해 가격 탄력성 를 추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

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은 이하의 히스토그램을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

해 본다. 임계점 주변의 탄력성 추정을 위해 2018년 이전의 제도, 즉 임계점 

1만 5천원 이하는 정액 1,500원, 임계점 1만 5천원 초과는 정률 30%를 적용

받는 제도하에서 나타나는 히스토그램 [그림 Ⅲ-3]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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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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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건강보험급여비 법정본인부담(  +  )

주: 붉은 선은 본인부담 수준이 변화하는 임계치 1만 5천원, 빈(bin) 크기는 500원으로 설정.
자료: 김우현(2021), p.103 [그림 4]

[그림 Ⅲ-3] 고령층 외래 본인부담 진료비 분포(2012~2017년)

 등의 정보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Saez(2010)는 경제 주체

가 해당 변수를 명확하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했다. 즉 납세자들이 

세율이 변하는 구간에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을 조정하며 임계점 기

준의 집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납세자가 연소득을 정확하게 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임계점 위에서의 정확한 집군이 발생하는 것

이 아니라 임계점을 중심으로 펴져 있는 형태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고려하여 임계점 주변의 확률밀도의 형태를 고려하여 [그림 Ⅲ-4]와 

같이 집군 규모 등을 추정하는 기법을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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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aez(2010), p. 188, Figure. 2 

[그림 Ⅲ-4] 실증 확률 분포를 활용한 집군 규모 추정(Saez, 2010)

[그림 Ⅲ-3]에 나타난 히스토그램에서는 [그림 Ⅲ-4]와 달리 진료비 1만 5

천원 초과의 의료 수요는 고령층이 비교적 명확하게 조정하는 것으로 판단

했다. 이는 1만 5천원 임계점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본인부담으로 

인해 [그림 Ⅲ-3]과 같이 선명하게 식별 가능한 1만 5천원 초과 진료의 수요 

감소가 관찰되는 점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그림 Ⅲ-4]의 Saez(2010)와는 달

리, 임계점 1만 5천원의 좌측에만 집군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좌측 

집군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지점 는 히스토그램상 집군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1만 3,500원 지점으로 설정8)한다. 이를 종합해서, 
 와 

 은 각

각 구간  과 에 해당하는 밀도를 계산9)하여 활용

8) 이로써   원으로 설정한다.

9) 밀도 추정은 Saez(2010)와 같이  에 속하는 전체 표본자료를 구성하고, 

  ,  ,  세 구간에 각각 속하는 더미변수를 생성한 

후, 이를 상수에 회귀하는 방식으로 해서 각 구간에 속할 확률 밀도를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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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집군 규모는    
 로 수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확률 밀도 함

수 의 좌극한, 우극한값은 각각 
 ,

 를 로 나누어 

산출할 수 있다. 정리하면 이는 [그림 Ⅲ-4]의 Saez(2010) 방식을 수정하여 

[그림 Ⅲ-5]에 나타난 임계점 좌측으로만 발현되는 집군 규모를 계산하고, 

대응하는 확률 밀도 함수의 좌극한, 우극한값을 추정하기 위한 계산 방식이

다. 이 정보들을 종합한 이후 식 (Ⅲ-4)를 활용하여 가격탄력성을 추정할 

수 있다.

(단위: 만원)

주:  만원으로 설정
자료: 김우현(2021), p.103 [그림 4]의 그림을 바탕으로 수정

[그림 Ⅲ-5] 고령층 외래 본인부담 진료비 분포 집군 형태(2012~2017년)

다. 자료 및 분석 방법 

분석 자료는 ｢한국의료패널｣ 2012~2018년 자료를 활용했다. ｢한국의료패

널｣은 외래 건 단위로 총진료비, 외래 급여 본인부담, 비급여의 정보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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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수집하고 있어 본인부담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진료비와 실제 급여서비

스의 본인부담을 건별로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다. 만 65

세 이상 고령층의 외래 이용 총 45만 6,290건이 추출되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외래진료건의 히스토그램을 그렸으며 식 (Ⅲ-4)에 나타난 모수들

을 그림을 통해 식별하여 탄력성 를 계산할 수 있었다. 부스트랩을 통해 

해당 탄력성 추정치의 표준오차를 계산하고 유의성을 검정할 수 있었다. 해

당 탄력성은 고령층의 연령, 성별,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상이하게 추정되는

지 검토하는 것도 흥미로울 수 있다. 해당 표본을 연령, 성별, 소득 수준(5

분위 기준), 거주지(시 ․ 도)로 구분하여 각각 추정했다.

라. 결과

전체 표본의 요약 통계는 <표 Ⅲ-2>와 같다. 진료비 임계점 1만 5천원 기

준으로 환자의 사회경제적 기초 변수 및 주관적 건강상태가 유의한 격차가 

나지 않는 점을 요약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령이 낮거나, 소득 분

위가 낮거나, 경제활동에 종사하지 않거나, 주관적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환자들이 진료비 1만 5천원 이하의 소액 외래를 방문하는 비중이 높

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요약 통계에서는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이후 

모형을 통해 추정된 탄력성은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지 면밀하게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탄력성 추정치를 제시하기에 앞서, [그림 Ⅲ-3]에서 육안으로 비교적 명확

하게 구분되는 임계점 1만 5천점 기준의 집군 형태에 대한 한 가지 결과를 

덧붙인다. [그림 Ⅲ-3]의 집군 형태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 임계점 1만 5천

원을 기준으로 변화하는 가격에 대한 고령층의 행태 변화로 기인한 것이 아

니라, 한국의 의료수가 체계상 일반적인 외래 서비스가 주로 약 1만 5천원 

근방의 진료비로 책정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즉 가격 구조

상 진료비 1만 5천원 정도의 외래 서비스가 일반적으로 고령층이 소비하는 

서비스라면 본인부담 변화에 따른 행태 변화 없이도 [그림 Ⅲ-3] 형태의 집

군 형성이 가능하다. 만약 이 지적이 옳다면 2018년 1월 1일부터 변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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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세, %)

주요 변수 진료비 15,000원 이하 진료비 15,000원 초과

연령(세) 74.76 74.45

여성 비중(%) 62.97 65.49

교육 수준 비중(%)

중졸 이하 81.01 80.59

고졸 이하 13.94 14.59

고졸 이상  5.05  4.82

소득 분위 비중(%)

소득 1분위 46.07 46.93

소득 2분위 28.43 27.58

소득 3분위 13.77 13.66

소득 4분위  7.68  7.67

소득 5분위  4.05  4.16

경제활동 종사함(%) 33.60 35.08

배우자 있음(%) 63.25 63.47

주관적 건강상태(5단계)  2.75  2.70

진료비 지출(원)

건강보험 급여 부담금 10,945 35,759

환자 본인부담금(급여) 1,481 13,279

환자 본인부담금(비급여) 1,864 8,525

총진료비 14,314 57,560

총건수(N) 306,647 149,643

자료: ｢한국의료패널｣, 2012~2017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Ⅲ-2> 요약 통계(고령층 외래 건)

외래 본인부담 제도 변화 이후에도 집군의 형태는 변함 없이 관찰되어야 한

다. 그러나 [그림 Ⅲ-6]처럼 임계점 1만 5천원 중심으로 본인부담이 낮아진 

이후 진료비 분포에서는 이전처럼 뚜렷한 집군 형태를 관찰할 수 없다. 따

라서 [그림 Ⅲ-3]에서 형성된 집군과 환자의 본인부담은 밀접한 관련이 있음

을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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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만원)
0

1.
0e
-0
4

2.
0e
-0
4

3.
0e
-0
4

확
률
밀
도

 

1 1.5 2 2.5 3 4
진료비 건강보험급여비 법정본인부담(  +  )

주: 붉은 선은 본인부담 수준이 변화하는 임계치 1만 5천원, 빈(bin) 크기는 500원으로 설정
자료: 김우현(2021). p.104 [그림 4]

[그림 Ⅲ-6] 고령층 외래 본인부담 진료비 분포(2018년)

모형 및 식 (Ⅲ-4)를 통해 탄력성 은 <표 Ⅲ-3>과 같이 추정되었다. 가

격탄력성은 -0.8726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탄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2018년 이전 임계점 기준의 본인부담 상승이 나타낸 [그림 Ⅲ-3]

의 집군 현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행태 변화이며, 탄력성 -0.87을 기반으로 

한 행태 변화임을 알 수 있다. 

구분 추정치 p값

가격탄력성 
-0.8726
(0.0318)

***

주: 1.             

2: 부스트랩 1,000번을 통해 표준오차 추정
자료: ｢한국의료패널｣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Ⅲ-3> 가격탄력성 추정 결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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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연령, 실손보험 가입 여부, 주관적 건강상태, 시 ․ 도 거주지역 등 외

래 환자의 기초 정보에 따라 가격 변화에 대응하는 정도가 상이할 수 있다. 

결과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지만 고령층을 다양한 기준의 세부집단으로 진료

비 히스토그램을 그려 보면 임계점 1만 5천원을 중심으로 한 집군 형태는 

대부분 관찰된다. 그러나 가격변화에 대응하는 정도가 세부집단별로 상이하

다면, 집단별 탄력성 추정을 통해 이질적인 행태 변화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동일한 집군 모형을 통해 세부 집단별 가격탄력성을 추정한 결과는 <표 

Ⅲ-4>와 같다. 우선 소득 기준으로 고령층의 소득에 따른 탄력성 차이는 명

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최고 소득 구간인 가구소득 5분위 집단에서 추정된 

탄력성이 약 -0.5로 다른 소득 구간의 추정치 약 -0.9에 비해 비탄력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부 선행연구(Qian et al., 2009; Sahn et al., 2003)에서 

고소득 환자가 가격 변화에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결과와 일

치한다. 연령에 따른 탄력성의 추정 결과는 일관적이지는 않지만 85세 이상 

초고령층 집단의 탄력성(-0.72)이 특히 75~84세 연령층에 비해 다소 낮게 나

타나는 것이 관찰된다. 노화로 인해 건강이 더욱 악화되는 연령 집단에서 

가격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으로 추정되는 결과 또한 중증 외래 서비

스 수요 증가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주관적 건강상태의 경우, 건강상

태가 좋다고 응답하는 고령층일수록 가격 비탄력적인 소비 행태를 보인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으나,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집단의 환자는 주관적 판단에 의해 의료기관 방문을 자주 할 가

능성이 있으며, 다수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가격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반응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예상대로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고령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외래 서비스의 가격에 비탄력적(-0.4973)으로 반응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실손보험 미가입자: -0.8922). 마지막으로 거주지역을 도시와 

지방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는 것이 흥미롭고 이상적일 수 있으나, 의료패

널에서는 표본의 현재 시 ․ 도거주지만을 공개하고 있다. 시 ․ 도별로 이질적

인 탄력성이 추정되었으며,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이 상대적으

로 낮은 탄력성 추정치가 관찰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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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탄력성 추정치 p값

소득

소득 1분위
-0.9097
(0.0491)

***

소득 2분위
-0.9185
(0.0428)

***

소득 3분위 
-1.1900
(0.0716)

***

소득 4분위 
-0.9121
(0.0628)

***

소득 5분위
-0.5022
(0.0402)

***

실손 보험 가입 유무

실손보험 미가입
-0.8922
(0.0282)

***

실손보험 가입
-0.4973
(0.0349)

***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나쁨
-1.2105
(0.0963)

***

나쁨 
-1.1389
(0.0666)

***

보통 
-0.7864
(0.0462)

***

좋음
-0.5269
(0.0586)

***

매우 좋음
-0.4239
(0.0853)

***

연령

65~74세
-0.7647
(0.0636)

***

75~84세
-1.0192
(0.0223)

***

85세 이상
-0.7215
(0.0619)

***

<표 Ⅲ-4> 가격탄력성 추정 결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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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의 계속

가격 탄력성 추정치 p값

거주 지역

서울
-0.1907
(0.0300)

***

부산
-0.8392
(0.0562)

***

대구
-0.4787
(0.0621)

***

인천
-0.6551
(0.0677)

***

광주
-1.3052
(0.1690)

***

대전
-1.1913
(0.0585)

***

울산
-1.0262
(0.1356)

***

경기도
-0.4954
(0.0229)

***

강원도
-0.2511
(0.0405)

***

충청북도
-1.3276
(0.1765)

***

충청남도
-0.9816
(0.0772)

***

전라북도
-1.3921
(0.0417)

***

전라남도
-1.9217
(0.2110)

***

경상북도
-0.8397
(0.0593)

***

경상남도
-0.7323
(0.0435)

***

제주도
-1.2809
(0.0816)

***

주: 1.             

2. 부스트랩 1,000번을 통해 표준오차 추정
자료: ｢한국의료패널｣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Ⅲ. 본인부담 변화에 따른 의료 이용 행태 변화 추정 • 53

마. 소결 

고령층 외래 본인부담 제도하에서 관찰되는 진료비 경계점 주위의 고령층

의 의료 이용 행태를 중심으로 집군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가격탄력성을 추

정했다. 그 결과 고령층의 외래 이용 탄력성은 -0.87로 추정되었으며, 소득, 

실손보험 가입 유무, 주관적 건강상태, 연령, 거주지역에 따라 이질적인 탄

력성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탄력성 추정을 통해 본인부담의 변화

가 한국의 특정 환경에서 실제 환자의 의료 행태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추정된 탄력성은 국내 연구의 외래 서비스 가격탄력성 추정치보다 크게 

추정되었으며(-0.151)(최성은, 2018), 무작위 실험을 통해 추정되어 일반적으

로 널리 알려진 의료 탄력성 추정치보다도 큰 편이다(-0.2~-0.1)(Manning et 

al., 1987). 이는 만 65세 이상 고령층이라는 세부 계층을 대상으로 한 분석

이며 해당 계층이 노동시장에서 은퇴 혹은 은퇴를 앞둔 계층임을 고려한다

면 상대적으로 탄력적으로 추정된 추정치가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소

득이 낮은 가구에 속한 고령층일수록 추정된 탄력성이 더욱 커지는 결과도 

이에 연결시켜 이해할 수 있다.

연구의 한계는 향후 후속연구 주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연구

의 시작으로 Saez(2010)의 경계점 중심의 kink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설명을 

시도했지만,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화하는 제도적 환경은 불연속적인 예산 

제약선을 형성하며 집군 분석에서 정의하는 notch의 분석틀로 설명할 필요

가 있다(Kleven, 2016). 특히 불연속적인 예산 제약하에서 대상자들이 모두 

합리적으로 소득 활동을 최적화하지 않는 최적화 마찰(optimzation friction)

이 존재하는 경우 등 보다 현실에 잘 맞을 수 있는 상황들을 모형에 함께 

고려하여 notch 구간의 집군 분석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Kleven and 

Waseem, 2013). 또한 고령층과 비교적 동질적이지만 제도 변화에 적용을 

받지 않는 대조군을 설정하여, 제도 설계 및 변화의 인과관계를 보다 강건

하게 식별하는 후속 연구의 제안들이 있어 이를 후속 연구로 진행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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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와 의료 이용의 관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는 특정 임계점을 중심으로 의료 이용의 본인부

담을 크게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좋은 예로 생각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높은 의료 지출 환자의 본인부담 경감을 위해 건강보험 급여 서비스 기준으

로 기준금액 이상 지출 시 이후 서비스의 본인부담을 면제해 준다. 즉 특정 

임계점 이후 이론적으로는 환자가 직면하는 건강보험 급여 서비스의 가격이 

0원으로 설정된다. 연중 임계점을 넘은 규모의 의료 서비스를 소비하고 있

는 환자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임계점을 넘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소비할 가능성이 있다. 건강보험 급여 서비스의 가격이 0원인 환

경이 이와 같은 소비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는 것은 학술적 ․
정책적으로 흥미로운 주제이다.

가.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요

의료비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는 2004

년 7월 6개월 기간 동안 300만원 이상의 본인부담 시 초과 금액 전부를 환

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의 형태로 도입되었다(유혜림 ․ 김진수, 2016). 2007년 

기존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보상금 제도와의 통합을 거친 상한제 제도는 

개인의 경제상황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2009

년부터 건강보험료 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차등적으로 부여되기 시작했다. 

2014년 기준 3등급의 상한제 적용이 7등급으로 세분화되었으며, 2018년 문

재인케어 첫해에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의 상한액이 약 26.8~34.6% 정

도 낮아지면서,10) 고비용 저소득 환자들의 본인부담 경감에 더욱 기여하게 

되었다(<표 Ⅲ-5> 참조).

10) 단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장기 입원자에게는 기존의 상한액이 계속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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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저소득→고소득)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04년 7월 6개월간 300만원(제도 시행)

2007년 7월 6개월간 200만원

2009년 1월 연간 200만원(하위 50%) 300만원(중위 30%) 400만원(상위 20%)

2014년 12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2015년 121만원 151만원 202만원 253만원 303만원 405만원 506만원

2016년 121만원 152만원 203만원 254만원 305만원 407만원 509만원

2017년 122만원 153만원 205만원 256만원 308만원 411만원 514만원

2018년 80만원 100만원 150만원

260만원 313만원 418만원 523만원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4만원 155만원 208만원

2019년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80만원 350만원 430만원 580만원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원 157만원 211만원

2020년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81만원 351만원 431만원 582만원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원 157만원 211만원

2021년 81만원 101만원 152만원

282만원 352만원 433만원 584만원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원 157만원 211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지난해 병원비를 건강보험에서 돌려드립니다!｣, 보도자료, 2021. 8. 20.

<표 Ⅲ-5>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변화

이와 같은 제도의 변화를 거치며 본인부담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대상 인

원과 적용 규모는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2018년 문재인케어 도입 이후, 상

한제 적용의 임계점이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으로 낮아지면서, 2017년 대

비 대상자 인원은 소득 1분위 126%, 소득 2~3분위 132%, 소득 4~5분위 

101% 증가, 환급금액은 소득 1분위 57%, 소득 2~3분위 56%, 소득 4~5분위 

48% 증가하게 되었다(<표 Ⅲ-6> 참조). 2018년 이후로도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상한제 적용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총대상자는 166

만명, 환급금액은 약 2.2조원에 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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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명, 억원)

구간
소득분위 
(상한액)

2017 2018 2019 2020

대상자 지급액 대상자 지급액 대상자 지급액 대상자 지급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695,192 13,433 1,265,921 17,999 1,479,972 20,137 1,660,643 22,471

1 1분위 163,963  2,403 370,282  3,774 504,672  5,093 599,625  6,174

2 2~3분위 160,490  2,399 372,492  3,752 410,139  4,037 527,717  5,234

3 4~5분위 127,179  2,468 256,058  3,643 297,254  4,163 268,917  3,929

4 6~7분위 106,425  2,433 119,046  2,725 121,302  2,813 118,520  2,869

5 8분위 48,578  1,258 54,130  1,391 51,496  1,366 50,766  1,419

6 9분위 42,290  1,208 45,465  1,322 48,644  1,400 48,570  1,470

7 10분위 46,267  1,264 48,448  1,392 46,465  1,265 46,528  1,376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8.13.) ｢65만 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8,000억원 환급 실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8.22.) ｢본인부담상한제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크게 감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9.2.) ｢국민건강보험이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진료비를 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1.8.20.) ｢지난해 병원비를 건강보험에서 돌려드립니다!｣

<표 Ⅲ-6> 2017~2020년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실적

나.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분석 개요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의 분석을 까다롭게 하는 제도의 특징은 <표 

Ⅲ-5>에 제시된 임계점을 적용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점이

다. 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연도의 최고 소득 분위의 임계점(2021년의 경우 

584만원)을 넘는 본인부담액을 지불하면 이후 본인부담은 0원이 된다. 이를 

본인부담 상한제 사전 적용이라고 하며, 해당 연도 최고 소득 분위의 임계

점을 적용받는 이유는 환자의 해당 연도 가구소득이 차년도에 확정되기 때

문이다. 이후 차년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구소득 정보 파악을 통해 

건강보험료가 확정되면 이 기준에 맞춰 본인부담을 정산하게 된다. 또한 여

러 의료기관에서 의료 소비를 하는 경우, 실시간으로 환자의 본인부담을 집

계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상한제 사전 적용을 받기 어렵다. 

이 경우에도 차년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년도 총본인부담액을 집계하

고 건강보험료를 확정한 이후 해당 소득 기준에 맞게 본인부담분을 환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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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며, 이를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 적용이라고 한다. 이처럼 본인부담 상한제

도의 적용에 있어, 연중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수(단일 기관 vs. 복수 기관) 

및 건강보험료 확정 시기의 상이함 등으로 인해 복잡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해 해당 제도는 가격 변화에 따른 의료 

서비스 이용 행태의 변화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연구 환경을 제공

한다. 건강보험의 사전 적용을 받은 환자는 제도 적용을 받는 순간부터 본

인의 이후 본인부담이 0원임을 인식하고 의료 서비스를 소비한다. 그러나 

사후 적용을 받는 환자는 다양한 의료기관의 지출 정보가 집계되어 있지 않

으므로 환자 본인이 스스로 집계하며 추적하지 않으면 본인부담의 변화를 

인지할 수 없다. 또한 사후 적용 환자는 해당 연도의 건강보험 보험료를 인

지하지 못하므로, 본인이 임계점을 넘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11)

의료비 소득공제를 통해 의료비 지출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는 전병목

(2009)에서도 세제혜택이 구매 시점에서 가격을 낮출 때 나타나는 수요의 

반응과 차년도의 소득세 신고 시점에 적용될 때 수요의 반응을 분리해서 인

식하고 있다. 특히 가격 변화가 구매 시점과 상이한 경우에 주목한 수요 탄

력성을 추정한 연구는 미국의 대학 교육(Long, 2004), 캐나다의 의료비 소득

공제 제도(Smart and Stabile, 2003) 등 일부 연구에서만 찾을 수 있어, 이 

절에서 주목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연구는 해당 상황의 이해를 넓

힐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사후적으로 모든 정보가 확정된 시점에 수집된 자료를 통해, 

상이한 제도의 적용 환경에 따라 환자의 의료 이용이 어떻게 차이나는지 간

단하게 확인하고자 한다. 2016~2019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받

은 전수자료를 사전 ․ 사후 적용으로 구분하여 해당 환자의 청구자료와 함께 

맞춤형 DB로 구축했다. 해당 자료는 해당 4개년 동안 본인부담 상한제를 

사전 ․ 사후 적용받은 환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식별하고 각 환자의 

해당 연도 의료 이용 청구건을 연결한 자료이다. 특히 해당 자료에는 사전 ․

11) 물론 환자가 지난 연도의 가구소득 및 건강보험료 부담 규모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예상

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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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적용을 받은 환자들이 차년도에 확정된 건강보험료를 통해 최종적으

로 적용받은 상한액 임계점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정보를 활용하여 특히 사

후적용을 받은 환자가 연중 어느 시점부터(환자는 당시 인식을 못했을 수 

있지만) 상한제 적용 대상자가 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해당 자료를 월별로 집계한 이후, 사전 적용을 받은 환자는 사전 적용을 

받은 월을 기준으로, 사후 적용을 받은 환자는 최종 확정된 임계점을 넘긴 

월을 기준으로 전후의 의료 이용량을 집계한다. 의료 이용량은 외래 서비스

를 기준으로 월별로 집계했으며, 월평균 외래 의료비와 외래 방문횟수를 활

용했다. 자료의 공유 시점이 맞지 않아 이 절에서는 사전 ․ 사후 적용 전후로 

월평균 의료 이용 수준의 변화를 그림으로 간단하게 제시하며, 보다 정교한 

실증분석은 추후 과제로 지속하고자 한다.

다. 분석 결과 

상한제 적용 전후의 월평균 외래진료비 및 외래 방문 횟수를 [그림 Ⅲ-7]

에 집계했다. 우선 사전 적용, 사후 적용 모두 상한제 적용 이전부터 좋지 

않은 건강으로 인해 외래진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특히 사전 적용 해당 집단의 월평균 외래진료비가 사후 적용에 비해 높

은 점을 통해 사전 적용 집단의 강한 의료 수요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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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외래진료비

사전 적용 사후 적용 

월평균 외래 방문일수

사전 적용 사후 적용 

자료: ｢건강보험 맞춤형 DB｣ 분석을 통해 저자 작성

[그림 Ⅲ-7]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사전 ․ 사후 적용 전후 외래진료 변화

상한제 적용 시점 이후 사전 적용은 지속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단절적 시계열 모형(Interrupted time series model)을 통해 정책 도입 

이후 시점을 확인한 <표 Ⅲ-7>을 통해서도 정책 도입 시점 이후 평균 외래 

진료비의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다(0.0306). 반면 사후 적

용의 경우, 월평균 외래 진료비의 증가세가 오히려 다소 줄어드는 것

(-0.0075)으로 나타났다. 외래 방문일수는 시계열 추세로는 상한제 적용 이

후 방문횟수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확인하지 못했다(회귀분석 결과 생

략). 하지만 [그림 Ⅲ-7]상으로는 사전 적용의 경우 방문일수의 수준(level)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사후 적용은 별다른 수준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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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월평균 외래진료비) 사전 적용 p-value 사후 적용 p-value

상한제 적용 전　
0.0061
(0.002)

***
0.0160
(0.0001)

***

상한제 적용 해당 월　
0.1229
(0.0213)

***
0.1292
(0.0006)

***

상한제 적용 후
0.0306
(0.0038)

***
-0.0075
(0.0001)

***

상수
10.9211
(0.0089)

***
10.2802
(0.0003)

***

N 90,649 　 1,259,916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건강보험 맞춤형 DB｣ 분석하여 저자 작성

<표 Ⅲ-7>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전후 단절적 시계열 추정 결과

이와 같은 기초 자료의 추세를 통해 건강보험 상한제 적용을 통한 가격 

변화가 추가 의료 수요를 견인하거나, 본인부담의 변화를 사전적으로 인지

하고 있는 사전 적용의 경우 사후 적용에 비해 의료 수요가 높아지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없다. 사전 적용 ․ 사후 적용 집단 간 건강상태 등 의료 수요를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의 통제, 외래뿐 아니라 입원 및 의약품 투약, 

한방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 이용의 정보를 종합해서 환자의 종합적인 의료 

수요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적으로는 건강보험 상한제를 적용받는 

환자의 상당수가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고령층의 환자임을 인식하

여 해당 집단에 대한 별도의 분석이 시행되어야 한다.12) 이 절에서는 미시

자료를 활용한 기초 정보를 정리하며,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도를 통한 

의료 서비스의 가격 변화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 이용과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미시자료를 활용한 정교한 분석을 추후 연구로 진

행하고자 한다.

12) 2020년 노인의료지원군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요양병원이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대상자의 64%, 전체 환급 규모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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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민영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 분석
- 민영건강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

1. 서론 

건강은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중요한 결정요인이기 때문에 한 나라

의 경제성장 차원에서도 중요하다(Barro, 2013). 이에 건강상태, 의료비 등

에 대한 연구는 많은 보건경제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왔는데, 그중에서도 

민영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다.

건강보험에서의 도덕적 해이란 굳이 의료서비스가 필요 없는 상황에서도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서비스를 수요하는 행태로 정의되는

데, 이는 보험금을 증가시켜 보험자(insurers)의 보험금 또는 손해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비효율성(dead weight loss)을 초래한다. 물론 이러

한 도덕적 해이는 민영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공적건강보험에서도 발생하며, 

특히 가입대상이 더 광범위한 공적건강보험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그로 

인한 비효율성이 더 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으로 인한 비효

율성보다는 의료서비스와 같은 필수재에 대한 소비권을 모든 국민들에게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재화평등주의(commodity egalitarianism)에 따라 사회

보험(공적건강보험)의 도입 ․ 운영은 정당화될 수 있겠다(Rogen and Gayer, 

2009).

최근에는 민영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악

화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어 왔는데(김대환, 2014; 권정현 ․ 김성지, 

2018), 국내 의료비 증가율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면서 그 논란은 더욱 가중

되고 있다. [그림 Ⅳ-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의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데, 과거 15년 동안(2005~2019) OECD 연평균 의

료비 증가율(2.2%)에 비해 한국의 의료비 증가율은 3.1배나 높은 6.9%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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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OECD, 2021). 즉 민영건강보험 가입자가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하게 

될 경우, 이는 비단 민영건강보험의 보험금 및 손해율만 높이는 것이 아니

라 국민건강보험의 부담금(보험금)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공사건강보

험 간 논쟁은 민영건강보험 중에서도 실손의료보험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는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법정본인부담금을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하

기 때문이다.

물론 국내외 보험회사들은 민영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 ․ 완화하기 

위해 최소본인분담금(deductible), 정액본인부담금(copayment), 비례본인부

담금(coinsurance)과 같은 비용분담(cost-sharing) 기능을 건강보험상품에 가

미한다. 참고로 국내 실손의료보험은 최소본인부담금과 비례본인부담금으로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있으며, 정액본인부담금은 활용되지 않고 

있다.

[그림 Ⅳ-1] 실질 의료비 증가율 추이: 한국과 OECD
(단위: %)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2021,” https://www.oecd.org/health/health-data.htm, 검색일자: 2021. 7. 31
을 활용해 저자 작성 

이에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공적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성을 보완 ․
보충하기 위한 민영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를 분석하는 데 집중해 왔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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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국내외 연구결과는 국가별, 연구 대상(표본), 의료서비스의 종류, 분석 

모형, 분석 자료 등에 따라 상이하다. 무엇보다 국내 선행연구는 민영건강보

험, 특히 실손의료보험의 도덕적 해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즉 국민건강보험은 급여의

료만 보장하기 때문에 분석 대상을 급여비(급여의료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급여의료와 비급여의

료 모두에서 발생하는 외래서비스 수요(예: 의료기관 방문 횟수)와 입원 수

요(예: 입원 기간) 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통해 실손의

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내리는 오류를 범하

고 있다. 예를 들어 실손의료보험이 급여의료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없고 비

급여의료에서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경우, 실손의료보험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급여비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국민건

강보험 재정에는 악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이에 종속변수를 급여비로 한정하여 민영건강보험, 특히 실손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본 연구

보고서에서 주요 목적이 공적건강보험의 정책 변화로 인한 의료수요의 변화

를 분석하는 것인데,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분석 대상이 실

손의료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정책 변화로 인한 

의료수요 정도(탄력성)에 실손의료보험의 영향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인해 의료 접근성이 개선

(가격 하락)될 때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 간 의료수요 행태 변화

가 다를 수 있으며, 그러한 행태 차이로 인해 부정확한 탄력성이 산출될 수 

있다.

이에 실손의료보험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의료패널(Korea 

Health Panel Study)｣ 자료를 활용해 실손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부담

금(급여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보고서에서 도출한 

탄력성의 강건성(robustness)을 검증하고 나아가 탄력성에서 실손의료보험의 

영향을 제거하거나 이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정책 변화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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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추출하고자 한다.

참고로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전문용어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위해 다음

과 같이 정리한다. 먼저 의료비와 관련해서는 정부기관 자료(｢한국의료패널｣, 

󰡔건강보험통계연보󰡕 등)에서 활용되는 용어 중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

를 사용한다. ‘의료비’는 급여의료와 비급여의료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료비

용을, ‘급여비’는 급여의료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법정본인부담금(이하 본인

부담금)’은 급여비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이

하 건보부담금)13)’은 급여비 중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가 부담하는 비용

으로 보험자가 요양기관에 지급한 금액을 의미한다. 건강보험 관련한 용어

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를 사용한다. 건강보험은 공적건강보험(public 

health insurance)과 민영건강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으로 구분되는데, 

국내의 경우 공적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정식 명칭이며, 민영건강보험

은 ‘실손의료보험’과 ‘정액형 건강보험’으로 구분된다. 참고로 의료보험은 의

료비만을 보장하는 보험이며, 건강보험은 의료비와 함께 소득상실 리스크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의료보험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활용된다. 이에 실손의

료보험이라는 용어와 정액형 건강보험이라는 용어가 정확한 표현이다.

2. 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대한 이론적 연구 

[그림 Ⅳ-2]는 실손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위해 김대환(2014)이 사용한 그림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의료시장에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A점에서 시장 

균형 가격(P*)과 거래량(Q*)이 결정된다. 참고로 의료시장에서 수요곡선은 

일반적인 상품과 동일한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며 한계비용에서 도출되는 

공급곡선은 수평으로 가정한다. 일반적인 상품에서의 공급곡선은 체증하는 

한계비용으로 인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의료서비스의 특수성으로 

13) ｢한국의료패널｣은 ‘건보부담금’, 󰡔건강보험통계연보󰡕는 ‘공단부담금’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건보부담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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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수평의 공급곡선은 가정이 아닌 현실적인 모습이다(Rogen and Gayer, 

2009).

소비자(환자)가 지불해야 할 급여비(P*) 중 국민건강보험이 75%를 보장한

다고 가정한다. 실제로 2019년 기준 급여비 86조 1,110억원 중 건보부담금

은 64조 8,881억원으로 급여율14)은 75.4% 정도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

건강보험공단, 2020).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율을 고려할 시 소비자가 체감하

는 비용은 시장가격(P*)의 25%인 Ps가 되며, 이때 소비자는 의료수요를 Q*

에서 Qs로 확대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민건강보험은 P*BEPs만큼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예상하고 해당 면적만큼을 보험료로 부과한다.15) 또한 소비자는 

급여비 P*BQs0 중 25%에 해당하는 PsEQs0을 부담(본인부담금)하게 된다.

그런데 환자가 본인부담금 PsEQs0 중 80%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고 하자. 이 가입자의 의료서비스 단위당 비용(가격)은 Ps의 20%에 

해당하는 Pp로 낮아지게 되어 의료수요가 Q0.2로 확대될 수 있다. 결과적으

로 실손의료보험으로 인해 급여비는 BCQ0.2Qs만큼 증가하고, 총 급여비 

P*CQ0.20 중 P*CDPs를 국민건강보험이, PsDFPp를 실손의료보험이, 나머지 

PpFQ0.20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문제는 만약에 실손의료보험으로 

인해 불필요한 의료수요(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경우, 즉 의료수요가 Qs에

서 Q0.2로 증가한다면 국민건강보험은 예상보다 BCDE만큼의 추가 지출(건

보부담금)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실손의료보험으로 인해 건보부담금이 증가하는지, 만약 증가한

다면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실손의료보험이 국민건강

보험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산출할 수 있다.

14) 급여율은 급여비 중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체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보장률과 다르다.

15) 현실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보험료뿐만 아니라 세금에 의해서도 충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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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공사건강보험 간 급여비 보장 체계

자료: 김대환(2014), p. 69, <그림 2>를 수정하여 저자 작성

3. 선행연구 

민영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를 분석한 해외연구를 세부적으로 논의하기

에는 연구사례가 방대하고 분석 결과 역시 연구마다 상충되기 때문에 주로 

국내 선행연구 중심으로 논의를 제한한다. 다만 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는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행된 해외 선행연구 중 

가장 이상적이라고 평가받는 Newhouse and the Insurance Experiment Group 

(1993)의 연구는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구축된 자료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 및 내생성(endogeneity) 등

의 문제로 인해 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를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

에 RAND연구소(미국)는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무작위 실험

(random experiment)을 통해 의료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였다. 6개 도

시로부터 무작위로 추출된 2천여 명의 사람에게 본인부담금을 차별화한 건

강보험을 무작위로 제공하고 이후 의료수요의 변화 정도를 측정한 것이다.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은 비례본인부담률을 0%, 25%, 50%, 95% 등으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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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화하고 본인부담금 한도액을 가구소득의 5%, 10%, 15% 등으로 차별화(최

대 1천달러)한 뒤 의료수요 변화를 측정한 결과, 환자가 체감하는 의료서비

스 가격이 10% 증가할 때 의료수요는 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ewhouse and the Insurance Experiment Group, 1993).

물론 RAND연구소가 무작위 실험을 통해 밝혀낸 의료수요의 가격탄력성

이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나라마다 건강보험 제도 또는 상품

의 설계, 의료시장의 특수성, 국민성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중

요한 것은 RAND연구소가 건강보험의 의료수요탄력성을 검증하기 위해 왜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무작위 실험을 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주

된 이유는 도덕적 해이를 역선택(adverse selection)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함

이다.

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역선택의 영향을 제거 또는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수인데, 실증분석 과정에서 역선택의 영향을 제거하고 

순수한 도덕적 해이만의 영향을 산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Brown et al., 

1998). 역선택이란 해당 보험이 필요한 사람일수록 더 가입하게 되는 경제

주체의 행태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므로 건강보험에서의 역선택은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일수록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행태, 연금상품에서의 역선택은 

본인이 건강하여 오래 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가입하는 행태다. 그러므

로 주로 건강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 간 의료수요 정도를 비교하는 방법으

로 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역선택을 고려하지 않는다

면 당연히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귀결된다. 이는 건강이 좋지 않아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이후 의료수요를 증가시키는 역선택 때문인데, 이렇게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건강보험이 없더라도 어차피 의료수요가 높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여전히 민영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

에 관한 연구는 지속되고 있으며 더 적합한 자료와 방법론이 개발되는 이유

이다.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를 분석하기 위해 나라별로 무작위 

실험을 진행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Abbring et al.(2002)과 Chiapp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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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alanié(2000) 등은 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패널

데이터(panel data)를 활용하는 것이 필수라고 주장하였고 이후 연구들이 

주로 패널데이터를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즉 어떤 사건(보험 가입) 전후의 

의료수요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패널분석이 요구되기 때문에 횡단면 

분석으로는 역선택으로 인한 자가선택(self-selection)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

려워 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를 분석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 

민영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를 분석한 국내 연구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했는데 당시 연구 초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패널데이터의 부재로 인해 

횡단면 연구에 국한되었다. 먼저 정기택 외(2006)는 보험회사(2001년 자료)

와 국민건강보험의 청구자료(2002년 자료)를 연계한 최초의 연구였는데, 분

석 결과 민영건강보험이 외래의료의 이용을 증가시켰으나 입원의료의 이용

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윤희숙(2008)도 보험회사와 정부

의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자치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를 연계하여 분

석하였는데, 도덕적 해이가 관측되지 않았다. 하지만 전술하였듯이 정기택 

외(2006)와 윤희숙(2008)은 횡단면 자료를 사용하여 민영건강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 간 의료이용 차이를 비교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후 이창우(2010a)는 ｢한국복지패널조사｣(4차 자료)를 활용해 민영건강

보험의 도덕적 해이를 분석하였는데, 분석 대상을 입원횟수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보유한 민영건강보험의 개수가 많을수록 입원횟수도 증가함을 

보여 도덕적 해이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창우(2010b)는 ｢한국복

지패널조사｣(1차 자료)를 활용해 민영건강보험이 중고령자의 외래진료 횟수

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는데, 도덕적 해이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두 연구 모두 횡단면자료를 사용했다는 한계가 있다. 

김재호(2011)는 ｢한국복지패널조사｣를 분석한 결과 민영건강보험의 도덕

적 해이가 외래 및 입원 모두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박성복 ․ 정기호

(2011)는 ｢한국의료패널｣을 분석한 결과 민영건강보험이 의료수요를 증가시

킨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 두 연구도 횡단면 자료를 활용했다는 한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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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관측된 결과가 도덕적 해이가 아닌 역선택의 영향일 수 있다. 실제로 

종속변수로 외래이용(빈도)만을 분석한 박성복 ․ 정기호(2011)는 본인들이 관

측한 의료수요 증가가 역선택의 영향일 수 있다고 한계를 언급하였다. 또한 

김재호(2011)는 보험 가입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실제 가입 여부가 아닌 성

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기법을 활용해 가입 여부의 추정치

로 대체했기 때문에 역선택을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즉 민영건강보험의 

가입 여부가 실제 가입 여부가 아니며 가입자가 언제 가입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입 당시의 특성이 아닌 분석 당시의 변수들을 활용해 민영건

강보험의 가입 여부를 가늠(추정)하였다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들 중에서도 횡단면 연구를 시도한 사례들도 

있다. 유창훈 외(2018)는 도구변수(개인연금 가입 여부, 동거 가구원 수)를 

활용한 결과, 실손의료보험이 외래횟수 및 입원횟수 모두를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다. 최근 선행연구인 신세라(2019)는 분석 대상을 고령자로 한정하였

는데, 선행연구들과 달리 실손의료보험이 외래이용에는 영향이 없는 반면 

입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단면 자료의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현복 ․ 남상욱(2013)은 ｢한
국의료패널｣ 2008~2010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래에서 도덕적 해이가 관

측된 반면 입원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관

측기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기법을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김재호(2011)와 유사한 한계를 지닌다.

김대환(2014)은 ｢한국의료패널｣ 2008~2011년 자료를 활용해 패널분석을 

시도했는데, 민영건강보험 중에서도 실손의료보험의 도덕적 해이에 집중하

였다. 특히 역선택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균형패널자료를 활용하여 2008

년을 기준으로 실손의료보험에 이미 가입한 사람을 제외한 뒤에 신규로 실

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이후 의료 수요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관측하

는 방법을 택하였다. 분석 결과, 실손의료보험이 외래 수요를 증가시키는 반

면 입원 수요에는 영향이 없었다. 특히 김대환(2014)은 실손의료보험이 의

료 수요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까지 분석하였는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70 • 보건의료 가격탄력성 추정과 건강보험 재정

즉시 외래 수요를 증가시키고 이후에는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관측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이 필요한 사람이 해당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의료 수요를 증가시키는 역선택이 발견된 이후, 장기적으로는 단

지 실손의료보험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의료 수요를 증가시키는 도덕적 

해이가 관측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대환(2014)이 민영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역선택

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패널자료의 사용을 강조한 이후, 후속 연구들도 

민영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를 연구하기 위해 패널자료를 활용하기 시작했

다. 최성은(2016)은 2008~2011년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해 고정효과모형으

로 민영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를 분석하였는데, 실손의료보험과 정액형 건

강보험이 외래서비스 이용과 입원횟수, 그리고 외래 의료비 및 전체 의료비

를 모두 증가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최성은(2016)의 연구는 도구변수(가구주 

여부, 혼인상태, 교육 수준) 기법을 패널분석에 적용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으나, 민영건강보험의 가입에만 영향을 주고 의료 수요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적절한 도구변수를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후 황진태 ․ 서대교(2018)는 이중차이분석(difference-in-difference analysis)

을 활용해 ｢한국의료패널｣ 2008~2013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영건강보험

이 외래서비스를 증가시키는 반면 입원서비스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윤성주(2019)는 상관임의효과모형(correlated random effects model)

을 활용하였다는 차이만 있을 뿐 활용한 데이터와 결론은 유사하다. 즉 ｢한
국의료패널｣ 2008~2014년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황진태 ․ 서대교(2018)

와 동일하게 민영건강보험이 외래서비스는 증가시키는 반면, 입원서비스에

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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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게재 순서) 결론
패널
분석

실손/정액 
구분

정기택 외(2006) 외래 증가, 입원 변화 없음 × △

윤희숙(2008) 외래 ․ 입원할 가능성 증가하나 이용량은 감소 × ×

이창우(2010a) 입원 횟수 증가 × ×

이창우(2010b) 외래 변화 없음 × ×

김재호(2011) 외래 및 입원 모두 증가 × ×

박성복 ․ 정기호(2011) 외래 증가 × ○

이현복 ․ 남상욱(2013) 외래 증가, 입원 변화 없음 ○ ×

김대환(2014) 역선택으로 인한 외래 증가, 도덕적 해이 없음 ○ △

최성은(2016)
외래서비스 이용, 입원 횟수, 외래 의료비, 총 
의료비 증가

○ △

유창훈 외(2018) 외래 증가, 입원 증가 × △

황진태 ․ 서대교(2018) 개인의료비 및 외래 증가, 입원 변화 없음 ○ ×

윤성주(2019) 외래 증가, 입원 변화 없음 ○ ×

신세라(2019) 고령자 외래 변화 없고, 입원 횟수 증가 × △

<표 Ⅳ-1> 민영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주요 선행연구

자료: 저자 작성

이 밖에도 유사한 주제를 연구한 다른 많은 선행연구들이 존재하지만 분

석에 활용한 자료와 방법론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기 때문에 어떤 연구가 가

장 바람직한지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다. 다만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와는 

분석 주제가 상이하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민영건강보험이 외래 방문 빈도 

또는 입원 일수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는 분

석기법과 자료만 다를 뿐 큰 틀에서 민영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 존재 여부

를 밝히는 데 집중한 것이다. 하지만 민영건강보험에 도덕적 해이가 존재한

다고 국민건강보험에 영향을 끼친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물론 의료비를 종

속변수로 활용한 연구들도 있으나, 주로 총의료비 또는 개인의료비(총본인

부담금) 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즉 만약에 민영건강보험이 비급여에

서만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는 영향이 없다. 선

행연구들이 ｢한국의료패널｣을 주로 활용하였는데 초기 자료에는 의료비 종

류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도

덕적 해이를 분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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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영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패널자료의 활용

도 중요하지만 민영건강보험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실손

의료보험과 정액형 건강보험은 모두 민영건강보험의 한 종류이지만 세부 특

성은 매우 이질적이다. 예를 들어 실손의료보험은 급여의료와 비급여의료에

서 실제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반면, 정액형 건강보험은 사전에 약

정한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은 중

복보상이 불가능(비례보상)한 반면, 정액형 건강보험은 중복보상이 가능하

다. 실손의료보험은 사고빈도는 높고 사고심도는 낮은 사고 보장에 적합한 

상품인 반면, 정액형 건강보험은 반대로 사고빈도는 낮지만 사고심도가 높

은 사고 보장을 위해 개발된 상품이다. 마지막으로 실손의료보험은 보장하

지 않는 일부 의료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포괄주의 

보장방식이지만, 정액형 건강보험은 이와는 반대로 보장하는 의료서비스만

을 열거하는 파지티브(열거방식) 보장방식이다. 즉 정액형 건강보험은 근로

를 하지 못할 정도의 중증질환이 발생할 경우, 비교적 거액의 보험금을 지

급한다는 의미에서 소득상실 리스크를 보장하는 기능이 강하다.

구분 실손의료보험 정액형 건강보험

보장 금액 실비 보장 정액 보장

중복보장 여부 중복보장하지 않음 중복보장함

보장 대상 보장하지 않는 대상 열거 보장하는 대상 열거

사고빈도 높음 낮음

사고심도 낮음 높음

<표 Ⅳ-2> 실손의료보험과 정액형 건강보험의 차이

자료: 저자 작성

하지만 <표 Ⅳ-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선행연구들 대부분 실손의료보

험과 정액형 건강보험을 구분하지 않았거나 잘못 구분하고 있다. 민영건강

보험 가입 자격 및 가입한 건강보험 상품의 종류에 따라 분석 대상은 4종

류, 즉 첫째, 미가입자, 둘째, 실손의료보험에만 가입한 사람, 셋째, 정액형 

건강보험에만 가입한 사람, 넷째, 실손의료보험과 정액형 건강보험 모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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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 사람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실손의료보험과 정액형 건

강보험 자체를 구분하지 않거나, 구분하였더라도 실손의료보험의 더미변수

(가입자 1, 미가입자 2)와 정액형 건강보험의 더미변수(가입자 1, 미가입자 

2)를 활용하였다. 이때 실손의료보험과 정액형 건강보험 모두에 가입한 사

람을 구분하여 추가로 통제하지 않으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일부는 정

액형 건강보험 가입자도 포함되며, 반대로 정액형 건강보험 가입자 중 일부

는 실손형의료보험에도 가입한 사람도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실손의료보험

이 의료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는 정액형 건강보험의 영향이 포함되며, 동시

에 정액형 건강보험이 의료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실손의료보험의 영향도 

포함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이 밖에도 다른 선행연구 중 패널자료(패널분석)

를 활용한 동시에 민영건강보험의 종류를 구분하여 실손의료보험만의 도덕

적 해이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과 관련이 있는 급여비(건보부담금, 본인부담금)

를 분석대상으로 한정하는 방법으로 민영건강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분석하였다. 또한 민영건강보험의 종류를 명확히 구분

하여 그중 국민건강보험과 보장 체계가 1:1 구조인 실손의료보험의 분석에 

집중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들에 비해 가장 최근의 그리고 가장 장기

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였다는 점도 선행연구들과의 차이점이라 하겠다.

4.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가. 실증분석 모형

실손의료보험이 의료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식 (Ⅳ-1)으로 

표현된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s model)을 고려할 수 있다. 

                  (식 Ⅳ-1)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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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개인 로 인해 기에 발생한 의료비(급여비, 건보부담금, 본인부

담금)를 의미하는 종속변수이며,   는 개인 가 기에 민영건강보

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의미하는 주요 설명변수다.   는 민영건강보험 이

외에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이다.   역시 종속변수에 영향

을 줄 수 있으나 다른 변수들과 달리 성별(sex)처럼 에 따라서만 다를 뿐 

시간()이 변화되더라도 값은 변하지 않는 변수(time-invariant variable)다. 

는 회귀계수이며   는 오차(error term)다.

이때 오차는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오차의 특성을 지닌    이외에도 연

구자에게 관측되지 않는 두 가지의 고정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Cameron 

and Trivedi, 2005).  는 시간이 변하더라도 값이 변하지 않는 개인의 내재

적인 성향을 의미하는 개인고정효과(individual fixed effect)다.  는 반대로 

개인별로 다르지 않고 시간에 따라서만 값이 달라지는 시간고정효과(time 

fixed effect)다. 

확률효과모형에서는 고정효과들이 포함된 오차항과 설명변수들 간 상관

관계가 없다고 가정되는데, 만약 이와 같은 가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편의된 

추정계수(biased coefficient)가 산출된다(Wooldridge, 2010). 예를 들어 위험

회피적인 성향을 지닌 개인은 만약의 상해 또는 질병에 대비해 민영건강보

험에 가입하려는 성향이 강할 것이며, 동시에 건강보험 미가입자와 동일한 

건상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더 자주 방문하는 등 의료수요가 높을 개

연성이 크다. 이 경우 마치 민영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결론 내리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비슷한 예로, 특정 해에 어떤 사건이나 정

부의 정책은 국민들의 민영건강보험 가입률과 의료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

다. 예를 들어 전염병이 발생할 때 일반 국민들은 감염에 대비해 민영건강

보험에 더 많이 가입하고 전염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병원에 방문할 가능성

이 높아진다. 반대로 바이러스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사회적 거

리두기를 강화할 경우, 민영건강보험 가입 및 병원 방문 모두가 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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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식 (Ⅳ-2)

확률효과모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

이 활용될 수 있다. 고정효과모형은 식 (Ⅳ-1)을 식 (Ⅳ-3)에서 각 변수의 평

균값(예,   







 )을 차감하여, 개인고정효과를 제거하는 방법으

로 문제를 해결한다.

  
   

                식 (Ⅳ-3)

특히 그 과정에서 연도별 더미변수를 활용해 시간고정효과를 직접 통제하

는 방식으로 개인고정효과와 시간고정효과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고정

효과모형 식 (Ⅳ-4)를 이원고정효과모형(two-way fixed effects model)이라

고 한다(Cameron and Trivedi, 2005). 참고로 식 (Ⅳ-1), 식 (Ⅳ-3), 식 (Ⅳ

-4)의 추정계수는 모두 다르게 측정되지만 편의상 동일한 로 통일하였다.  

          

      

      식 (Ⅳ-4)

민영건강보험의 의료 수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내생성뿐만 아니라 역선

택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 모두 공급자와 수요

자 간 정보의 비대칭(asymmetric information) 때문에 발생한다는 공통점 

이외에도 두 가지 모두 의료수요를 증가시킨다는 공통점이 있다. 도덕적 

해이는 보험 가입 이후에 그리고 역선택은 보험가입 시점에 발생하는 경제

주체의 행태다. 즉 도덕적 해이는 건강보험 가입 이후에 발생하는 비효율

적인 의료수요 행태로 정의한다면, 역선택은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건강보험에 더 가입하려는 행태다. 두 행태 모두 의료수요를 

증가시켜 보험금을 증가시키지만 도덕적 해이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와 달

리 역선택으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는 사회경제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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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 좋지 않아 민영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의료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은 

보험의 태생적 기능에 부합하며, 이들은 민영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

도 의료수요가 높았을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역선택으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는 도덕적 해이로 인한 비효율적인 의료수요 증가와 분명히 구분

되어야 한다.

역선택(사전적 역선택)은 건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민영건강보험에 

가입하려는 경향이기 때문에 역선택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2년 기준

으로 실손의료보험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으로 한정하였다.16) 또한 연구 기

간 동안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석 대상에서 제

외하였다. 즉 단순히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 간 의료수요 정도를 

비교할 경우 결과값(가입자와 미가입자 간 의료수요 차이)에 역선택의 영향

이 포함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건강에 이상이 없는 미가입자들이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한 이후 의료수요 행태가 가입 전에 비해 어떻게 변하는지

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한국의 경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뒤에 가입을 해지하고 재가입하더라

도 별도의 패널티가 없다. 실제로 김대환 ․ 이봉주(2013)는 사람들이 실손의

료보험에 가입한 뒤에 건강을 진단하고 이상이 없으면 단기간에 해약하는 

행태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행태 역시 역선택(사후적 역선택)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뒤 1년 이내에 해약한 사람은 분석 대상

에서 제외하였다. 2012년 기준 이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

을 제외하는 것은 사전적 역선택뿐만 아니라 사후적 역선택을 경감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김대환(2014)의 연구를 제외한 모든 선행연구는 이미 민영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을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이들이 언제 가입

했는지, 그리고 가입 당시 특성(건강, 소득 등)을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즉 역선택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가입 당시 건강상태를 파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 역선택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이 실손

16)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체계가 1:1 구조이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을 중심

으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역선택 등에 대한 처리도 정액형 건강보험이 아닌 실손의료

보험에만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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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후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

는 사람들이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들은 의

료수요가 높은 사람들일 텐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수

요가 높은 것이 아니라 건강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의료수요가 높은 역선

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70세 이상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보험회사의 경우 건

강이 좋지 않은 사람을 가입시키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면 언

더라이팅 과정에서 고령자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

식이다(김대환, 2014). 이처럼 의료비 지출이 높은 고위험군(실손의료보험 

미가입자)을 분석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실손의료보험으로 인한 도덕적 해

이가 없는 것처럼 분석된다.

본 연구의 목적이 실손의료보험으로 인한 의료수요 행태를 분석하는 것인

데, 미성년자는 보험 가입 및 의료수요를 본인이 아닌 부모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 기간 동안 출

산을 한 여성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임신한 여성은 건강상태 및 보

험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하며, 특히 출산 시에는 비

교적 고액의 의료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이상치(outlier)에 해당된다. 마지막

으로 본 연구의 목적이 실손의료보험의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기 때문에 분석 대상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한정하였다. 

나. 실증분석 자료

실증분석에는 ｢한국의료패널｣의 2012~2018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

의료패널｣은 2008년부터 구축되었는데, 연구 기간을 2012년부터 최근 자료

로 한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실손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

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식 (Ⅳ-1)~식 (Ⅳ-4)에

서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  를 급여비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데, 급여비

에 대한 정보는 2012년부터 이용 가능하다.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종속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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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의료비는 주로 총의료비를 활용했는데, 총의료비 중 비급여비는 국민건

강보험과 무관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총의료비 중 비급여비를 제외한 

급여비를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특히 급여비 중에서도 국민건강보험의 지

출(보험금)에 해당하는 건보부담금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본인부담금과 급여비(건보부담금 + 본인부담금)를 각각 종속변수로 활용하여 

추가 분석하였다. 나아가 종속변수로 활용된 건보부담금, 본인부담금, 급여

비를 외래와 입원으로 세분하여 추가 분석하였다.

둘째, 민영건강보험에 대한 설문은 2008년부터 시작했는데, 설문문항을 

2012년부터 변경한 뒤 현재까지 동일한 설문문항을 유지하고 있다. 셋째, 

이상에서 설명하였듯이 실손의료보험의 도덕적 해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역선택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분석 대

상에서 제외하였는데, 동년배 대비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설문을 2012년

부터 제공하였다.

주요 설명변수인 민영건강보험에 대해 ｢한국의료패널｣은 실손의료보험에

만 가입했는지, 정액형 건강보험에만 가입했는지, 두 가지 민영건강보험 모

두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질문한다. 이에 따라 식 (Ⅳ-1) 및 식 (Ⅳ-4) 등에서 

주요 설명변수인   는 민영건강보험 종류별 가입 여부에 따라 네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실손의료보험에만 가입했을 경우, 정액형 건강보험

에만 가입했을 경우, 두 상품 모두에 가입했을 경우, 그리고 두 상품 모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미가입자)로 구분하고, 미가입자를 기준그룹(reference 

group)로 설정하였다. 참고로 실손의료보험과 정액형 건강보험의 기능을 통

합한 혼합형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와 두 개의 민영건강보험 모두에 각각 

가입한 경우 동일한 사람(두 상품 모두에 가입한 사람)으로 분류하였다.

이 밖에 실증분석에 활용된 변수들의 이름과 정의는 <표 Ⅳ-3>에 기술하

였다. 연속변수에 해당하는 급여비(종속변수)와 가구소득은 로그값으로 전

환하였으며,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값으로 변환하

였다. 특히 종속변수의 경우, 명목값을 사용하면 식 (Ⅳ-1)과 식 (Ⅳ-4)의 추

정계수 이 편의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종속변수를 실질값으로 전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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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는데, 2012~2014년에 미가입된 상태에서 2015~2018년에 실손의료보

험에 가입할 경우, 물가상승률에 따른 급여비 증가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으

로 인한 급여비 증가로 해석될 수 있다.

의료수요는 개인의 소득이 아닌 가구소득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득변수

는 가구소득을 활용하였으며, 가구소득은 균등화소득으로 전환하였다. 균등

화소득은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소득을 개인소득으로 변환하는 방법인

데, 2인 가족의 소득 5천만원과 5인 가족의 소득 5천만원이 의료수요 결정

과정에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균등화소득 가구원 수
가구소득

                             식 (Ⅳ-5)

각 그룹별 기준변수로 미가입자, 20대, 미혼, 고졸 미만, 2012년, 여성을 

활용하였다. 참고로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성별과 같은 시간 불변 변수()

의 회귀계수 는 확률효과모형에서만 추정 가능하다.

구분 변수 이름 정의

종속
변수

로그(외래 건보부담) 외래 급여비 중 건보부담금(단위: 만원)의 로그값

로그(외래 본인부담) 외래 급여비 중 본인부담금(단위: 만원)의 로그값

로그(외래 급여비) 외래 급여비(단위: 만원)의 로그값

로그(입원 건보부담) 입원 급여비 중 건보부담금(단위: 만원)의 로그값

로그(입원 본인부담) 입원 급여비 중 본인부담금(단위: 만원)의 로그값

로그(입원 급여비) 입원 급여비(단위: 만원)의 로그값

로그(총건보부담) 급여비 중 건보부담금(단위: 만원)의 로그값

로그(총본인부담) 급여비 중 본인부담금(단위: 만원)의 로그값

로그(총급여비) 급여비(단위: 만원)의 로그값

주요 
설명
변수

실손 실손의료보험에만 가입했으면 1, 아니면 0

정액 정액형 건강보험에만 가입했으면 1, 아니면 0

실손+정액 실손과 정액형 모두에 가입했으면 1, 아니면 0

미가입자 민영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1, 아니면 0

<표 Ⅳ-3> 변수 이름 및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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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의 계속

구분 변수 이름 정의

연령

20대 연령이 20~29세면 1, 아니면 0

30대 연령이 30~39세면 1, 아니면 0

40대 연령이 40~49세면 1, 아니면 0

50대 연령이 50~59세면 1, 아니면 0

60대 연령이 60~69세면 1, 아니면 0

혼인
상태

미혼 결혼한 적이 없으면 1, 아니면 0

배우자 결혼하였고 배우자가 있으면 1, 아니면 0

무배우자 결혼하였으나 배우자가 없으면 1, 아니면 0

근로 
여부

무직 무직이면 1, 아니면 0

근로 근로하면 1, 아니면 0

학력
수준

고졸 미만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으면 1, 아니면 0

고졸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면 1, 아니면 0

대졸 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면 1, 아니면 0

건강상태
동년배에 비해 건강상태가 “매우 좋음”이면 1, “좋음”이면 2, 
“보통”이면 3

소득 로그(소득) 균등화 소득(단위: 만원)의 로그값

연도

2012년 분석자료가 2012년 자료이면 1, 아니면 0

2013년 분석자료가 2013년 자료이면 1, 아니면 0

2014년 분석자료가 2014년 자료이면 1, 아니면 0

2015년 분석자료가 2015년 자료이면 1, 아니면 0

2016년 분석자료가 2016년 자료이면 1, 아니면 0

2017년 분석자료가 2017년 자료이면 1, 아니면 0

2018년 분석자료가 2018년 자료이면 1, 아니면 0

성별
여성 여성이면 1, 남성이면 0

남성 남성이면 1, 여성이면 0

자료: 저자 작성

5. 분석 결과

가. 기술통계

<표 Ⅳ-4>는 실증분석에 활용된 자료의 기술통계를 보여준다. 기술통계는 

전체 샘플과 함께 보험 가입 종류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에만 가입한 사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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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가입자)’, ‘정액형 건강보험에만 가입한 사람(정액 가입자)’, ‘실손의료보험

과 정액형 건강보험 모두에 가입한 사람(실손 ․ 정액 가입자)’, ‘실손의료보험

과 정액형 건강보험 모두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미가입자)’으로 세분하였다. 

또한 실증분석에는 활용되지는 않았지만 가독력을 위해 연속변수들의 경우 

로그값으로 전환하기 이전의 값들을 포함하였고, 기준그룹에 대한 기술통계

도 포함하였다. 

전체 관측 수 4만 58명 중 실손의료보험에만 가입한 사람은 1,345명(3%), 

정액형 건강보험에만 가입한 사람은 2만 3,379명(58%), 두 상품에 모두 가

입한 사람은 7,970명(20%), 미가입자는 7,464명(19%)이었다. 즉 2012년을 기

준으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중 2013~2018년 사이에 실손의

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총 9,215명(23%)이었다.

이 4개의 그룹별 의료비 평균의 차이(귀무가설: 실손 가입자의 평균 = 정액 

가입자 평균= 실손 ․ 정액 가입자 평균= 미가입자 평균)를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으로 가설검정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p＜0.1), **(p＜0.05), ***(p＜ 

0.01)로 표시하였다. 예를 들어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는 것은 4개 그룹 간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래비 중 건보부담금은 1만 4,398원이었으며, 정액 가입자＞실손 가입

자＞실손 ․ 정액 가입자＞미가입자 순이었다. 입원비 중 건보부담금은 11만 

6,530원이었지만, 4개 그룹 간 평균 차이는 없었다. 국민건강보험의 총부담금

은 13만 928원이었는데, 4개 그룹 간 평균 차이는 없었다. 이는 입원비가 외

래비보다 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입원비의 영향 때문이다.

외래비 중 본인부담금은 7,678원이었으며, 정액 가입자＞실손 ․ 정액 가입

자＞실손 가입자＞미가입자 순이었다. 입원비 중 본인부담금은 3만 1,045원

이었는데, 4개 그룹 간 평균 차이는 없었으며, 이에 따라 총(외래 + 입원)본

인부담금(평균 3만 8,722원)의 차이도 없었다.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한 외래비와 환자 본인이 부담한 외래비를 합한 총외

래비는 2만 2,075원으로 정액 가입자＞실손 가입자＞실손 ․ 정액 가입자＞미

가입자 순이었다.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한 입원비와 환자 본인이 부담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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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비를 합한 총입원비는 14만 7,575원이었는데, 4개 그룹 간 평균 차이는 없

었으며, 이에 따라 총급여비(16만 9,650원 = 총외래비 + 총입원비)도 4개 그

룹 간 평균 차이는 없었다.

정리하자면 4개 그룹 간 외래비는 민영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미가입자에 

비해 높았으나 외래비에 비해 규모가 큰 입원비는 다르지 않아 전체 급여비

에서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총급여비 16만 9,650원 

중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한 금액은 13만 928원으로, 급여율(건보부담금/급여

비)은 77.2%며, 이는 정부가 공시한 2019년 급여율 75.4%(건강보험심사평가

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와 크게 다르지 않아 자료의 신뢰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정부가 공시하는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율은 

2019년 이전에도 75% 내외로 크게 변동하지 않았다.

연령별 분포는 20~30대 층에서는 실손의료보험에만 가입한 사람의 비중

이 상대적으로 높고, 40~50대는 실손의료보험과 정액형 건강보험 모두에 가

입한 사람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60대에서는 미가입자의 비중이 상

대적으로 높았다.

균등화소득은 2,912만원이었는데, 민영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 비해 

미가입자의 소득 수준(2,377만원)이 낮았다. 혼인상태별 분포를 고려할 시 

미혼자 중 실손의료보험에만 가입한 사람과 미가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배우자가 있는 그룹에서는 정액형 건강보험에만 가입한 사람과 두 가

지 민영건강보험 모두에 가입한 사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결혼을 하였으나 배우자가 없는 사람들 중에서는 미가입자의 비중이 상대적

으로 높았다.

미가입자에 비해 민영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비중과 학력 수준도 높다. 1(매우 좋음), 2(좋음), 3(보통)으로 평가한 건강

상태의 평균은 2.45이며 4개의 그룹 간 큰 차이는 없었으나, 분산분석의 결

과 실손의료보험과 정액형 건강보험 모두에 가입한 사람들의 건강상태가 가

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의 민영건강보험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Ⅳ
. 

민
영

건
강

보
험

의
 도

덕
적

 해
이

 분
석

 • 
83

변
수

 이
름

전
체

 표
본

실
손

 가
입

자
정

액
 가

입
자

실
손

․정
액

 가
입

자
미

가
입

자
평

균
(M

ea
n)

표
준

편
차

(S
td

. 
D
ev

.)
평

균
(M

ea
n)

표
준

편
차

(S
td

. 
D
ev

.)
평

균
(M

ea
n)

표
준

편
차

(S
td

. 
D
ev

.)
평

균
(M

ea
n)

표
준

편
차

(S
td

. 
D
ev

.)
평

균
(M

ea
n)

표
준

편
차

(S
td

. 
D
ev

.)
로

그
(외

래
 건

보
부

담
)

6.
49

**
*

4.
48

6.
57

4.
47

6.
74

4.
37

6.
51

4.
50

5.
66

4.
68

외
래

 건
보

부
담

14
,3

97
.7

9*
**

40
,9

21
.6

2
14

,8
35

.0
2

44
,7

21
.9

3
15

,1
69

.7
3

44
,5

67
.9

8
14

,1
22

.3
8

29
,8

45
.8

7
12

,1
91

.5
0

38
,2

06
.6

0
로

그
(입

원
 건

보
부

담
)

1.
13

**
*

3.
77

1.
04

3.
64

1.
17

3.
83

1.
26

3.
95

0.
89

3.
39

입
원

 건
보

부
담

11
6,

52
9.

60
**

*
77

2,
77

2.
00

10
8,

11
1.

30
56

7,
36

2.
20

12
1,

62
8.

10
77

0,
15

3.
60

11
3,

00
4.

40
74

4,
50

9.
60

10
5,

79
4.

20
83

9,
42

7.
20

로
그

(총
건

보
부

담
)

6.
96

**
*

4.
78

7.
02

4.
75

7.
22

4.
67

7.
06

4.
81

6.
01

4.
99

총
건

보
부

담
13

0,
92

7.
40

**
*

77
6,

60
4.

10
12

2,
94

6.
40

56
9,

31
7.

60
13

6,
79

7.
80

77
5,

33
1.

20
12

7,
12

6.
80

74
5,

62
7.

30
11

7,
98

5.
60

84
2,

14
2.

60
로

그
(외

래
 본

인
부

담
)

5.
99

**
*

4.
12

6.
07

4.
15

6.
21

4.
03

6.
07

4.
15

5.
20

4.
29

외
래

 본
인

부
담

7,
67

7.
47

**
*

21
,3

66
.5

6
7,

35
2.

74
16

,3
20

.4
1

8,
06

6.
59

23
,0

66
.3

1
7,

88
3.

25
18

,6
41

.7
4

6,
30

0.
21

19
,1

54
.4

0
로

그
(입

원
 본

인
부

담
)

1.
01

**
*

3.
38

0.
90

3.
20

1.
05

3.
45

1.
12

3.
53

0.
79

3.
03

입
원

 본
인

부
담

31
,0

44
.9

6*
**

18
7,

49
4.

10
32

,6
07

.5
5

27
8,

66
6.

40
31

,9
25

.8
1

16
5,

53
4.

90
31

,4
39

.1
1

20
4,

08
8.

00
27

,5
88

.8
0

21
1,

97
1.

20
로

그
(총

본
인

부
담

)
6.

38
**

*
4.

37
6.

41
4.

36
6.

62
4.

27
6.

52
4.

39
5.

50
4.

54
총

본
인

부
담

38
,7

22
.4

4*
**

19
0,

14
4.

30
39

,9
60

.3
0

28
0,

15
5.

30
39

,9
92

.3
9

16
8,

99
5.

20
39

,3
22

.3
5

20
5,

65
8.

20
33

,8
89

.0
2

21
,4

09
2.

00
로

그
(외

래
 급

여
비

)
6.

83
**

*
4.

64
6.

89
4.

65
7.

09
4.

53
6.

88
4.

66
5.

97
4.

87
외

래
 급

여
비

22
,0

75
.2

6*
**

55
,2

80
.0

6
22

,1
87

.7
6

57
,4

44
.8

7
23

,2
36

.3
2

59
,5

63
.1

8
22

,0
05

.6
2

44
,1

88
.3

5
18

,4
91

.7
1

51
,1

71
.6

4
로

그
(입

원
 급

여
비

)
1.

16
**

*
3.

85
1.

06
3.

71
1.

20
3.

91
1.

29
4.

03
0.

91
3.

46
입

원
 급

여
비

14
7,

57
4.

60
**

*
91

6,
90

7.
90

14
0,

71
8.

90
77

8,
92

3.
90

15
3,

55
3.

90
89

2,
84

5.
40

14
4,

44
3.

50
92

7,
08

0.
70

13
3,

38
3.

00
99

9,
74

9.
80

로
그

(총
급

여
비

)
7.

28
**

*
4.

93
7.

32
4.

91
7.

55
4.

81
7.

41
4.

94
6.

32
5.

16
총

급
여

비
16

9,
64

9.
90

**
*

92
2,

60
4.

20
16

2,
90

6.
60

78
2,

65
6.

80
17

6,
79

0.
20

90
0,

27
2.

10
16

6,
44

9.
20

92
9,

49
1.

70
15

1,
87

4.
70

1,
00

4,
03

9.
00

실
손

0.
03

**
*

0.
18

1.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정
액

0.
58

**
*

0.
49

0.
00

0.
00

1.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실
손

+
정

액
0.

20
**

*
0.

40
0.

00
0.

00
0.

00
0.

00
1.

00
0.

00
0.

00
0.

00
미

가
입

자
0.

19
**

*
0.

39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0
0.

00
20

대
0.

13
**

*
0.

34
0.

25
0.

43
0.

10
0.

30
0.

18
0.

39
0.

17
0.

37
30

대
0.

16
**

*
0.

37
0.

22
0.

42
0.

15
0.

35
0.

20
0.

40
0.

16
0.

36
40

대
0.

27
**

*
0.

44
0.

23
0.

42
0.

28
0.

45
0.

28
0.

45
0.

21
0.

41

<표
 Ⅳ

-
4>

 기
술

통
계



84
 • 

보
건

의
료

 가
격

탄
력

성
 추

정
과

 건
강

보
험

 재
정

<표
 Ⅳ

-
4>

의
 계

속

변
수

 이
름

전
체

 표
본

실
손

 가
입

자
정

액
 가

입
자

실
손

․정
액

 가
입

자
미

가
입

자
평

균
(M

ea
n)

표
준

편
차

(S
td

. 
D
ev

.)
평

균
(M

ea
n)

표
준

편
차

(S
td

. 
D
ev

.)
평

균
(M

ea
n)

표
준

편
차

(S
td

. 
D
ev

.)
평

균
(M

ea
n)

표
준

편
차

(S
td

. 
D
ev

.)
평

균
(M

ea
n)

표
준

편
차

(S
td

. 
D
ev

.)
40

대
0.

27
**

*
0.

44
0.

23
0.

42
0.

28
0.

45
0.

28
0.

45
0.

21
0.

41
50

대
0.

23
**

*
0.

42
0.

19
0.

39
0.

25
0.

43
0.

22
0.

42
0.

17
0.

38
60

대
0.

21
**

*
0.

41
0.

12
0.

32
0.

22
0.

42
0.

12
0.

32
0.

29
0.

45
로

그
(소

득
)

7.
82

**
*

0.
58

7.
91

0.
52

7.
86

0.
55

7.
90

0.
57

7.
59

0.
62

소
득

2,
91

1.
50

**
*

1,
94

0.
08

3,
09

3.
19

1,
73

2.
59

2,
99

9.
85

1,
81

1.
17

3,
12

5.
41

2,
45

8.
34

2,
37

6.
48

1,
62

7.
58

미
혼

0.
21

**
*

0.
41

0.
33

0.
47

0.
16

0.
37

0.
25

0.
43

0.
32

0.
47

배
우

자
0.

72
**

*
0.

45
0.

62
0.

49
0.

77
0.

42
0.

70
0.

46
0.

59
0.

49
무

배
우

자
0.

07
**

*
0.

26
0.

05
0.

22
0.

07
0.

26
0.

05
0.

23
0.

09
0.

29
무

직
0.

50
**

*
0.

50
0.

47
0.

50
0.

50
0.

50
0.

48
0.

50
0.

54
0.

50
근

로
0.

50
**

*
0.

50
0.

53
0.

50
0.

50
0.

50
0.

52
0.

50
0.

46
0.

50
고

졸
 미

만
0.

20
**

*
0.

40
0.

12
0.

33
0.

21
0.

41
0.

14
0.

35
0.

25
0.

43
고

졸
0.

38
**

*
0.

48
0.

36
0.

48
0.

38
0.

48
0.

39
0.

49
0.

36
0.

48
대

졸
0.

42
**

*
0.

49
0.

52
0.

50
0.

41
0.

49
0.

47
0.

50
0.

38
0.

49
건

강
상

태
2.

45
**

*
0.

60
2.

47
0.

60
2.

46
0.

59
2.

42
0.

61
2.

46
0.

60
20

12
년

0.
11

**
*

0.
31

0.
00

0.
00

0.
12

0.
33

0.
07

0.
26

0.
14

0.
35

20
13

년
0.

12
**

*
0.

33
0.

07
0.

26
0.

13
0.

34
0.

09
0.

29
0.

14
0.

34
20

14
년

0.
17

**
*

0.
37

0.
15

0.
36

0.
16

0.
37

0.
15

0.
36

0.
20

0.
40

20
15

년
0.

16
**

*
0.

36
0.

16
0.

37
0.

16
0.

36
0.

17
0.

37
0.

16
0.

36
20

16
년

0.
15

**
*

0.
36

0.
16

0.
36

0.
15

0.
36

0.
17

0.
37

0.
14

0.
34

20
17

년
0.

14
**

*
0.

35
0.

19
0.

39
0.

14
0.

35
0.

17
0.

37
0.

12
0.

32
20

18
년

0.
15

**
*

0.
35

0.
27

0.
44

0.
14

0.
34

0.
18

0.
39

0.
11

0.
32

여
성

0.
51

**
*

0.
50

0.
58

0.
49

0.
52

0.
50

0.
54

0.
50

0.
46

0.
50

남
성

0.
49

**
*

0.
50

0.
42

0.
49

0.
48

0.
50

0.
46

0.
50

0.
54

0.
50

관
측

 수
40

,0
58

1,
34

5
23

,3
79

7,
87

0
7,

46
4

자
료

: 
저

자
 작

성



Ⅳ. 민영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 분석 • 85

나. 실손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표 Ⅳ-5>는 실손의료보험이 외래비 중 국민건강보험의 부담금에 미치는 

영향을 확률효과모형과 이원고정효과모형(이하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두 모형 중 적합한 모형의 선별은 Hausman(1978) 검정으

로 가능한데, 검정 결과 고정효과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별되었으며, 본 연

구의 모든 분석에서도 고정효과모형이 적합한 모형으로 선별되었다(p＜ 

0.01). 두 분석모형에 활용된 표본 수가 4만 58개로 동일하다는 것은 분석 

기간(2012~2018년) 동안 종속변수의 값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표본이 없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즉 2012~2018년 동안 의료기관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확률효과모형에서는 민영건강보험 가입자가 미가입자에 비해 국민건강보

험의 외래부담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생성을 고려한 고정효과모

형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과 정액형 건강보험 모두 국민건강보험의 외래 부

담금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고정효과모형에 따르면 실

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람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이후 국민건

강보험의 외래 부담금을 증가시키는 의료수요의 행태 변화가 없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고정효과모형에 따르면 20대와 30대 간에는 국민건강보험의 외래부담금 

차이가 없으나 이후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추정계수를 고려할 시 20대에 비해 국민건강보험의 외래 부담금이 40

대는 54%, 50대는 69%, 60대는 82% 높다. 미혼자에 비해서 결혼을 하여 배

우자가 있는 사람들과 배우자가 없는 사람들은 국민건강보험의 외래부담금 

각각 187%, 171% 많았다. ‘매우 좋음’에서 ‘좋음’으로, ‘좋음’에서 ‘보통’으로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게 평가할 때마다 국민건강보험의 외래 부담

금이 1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관적으로 평가한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외래 부담금

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의 외래부담금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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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추정계수에 따르면 2012년에 비해 2018년의 국민건강보험의 외래부담

금이 무려 48% 더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소득 수준, 근로 

여부, 교육 수준 등은 국민건강보험의 외래부담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았다. 특히 학력 수준의 경우, 변수의 값이 주로 20대에서만 

변경되는 한국 교육문화의 특수성으로 인해 전체 샘플에서는 변동성이 높지 

않은 변수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확률효과모형의 추정계수를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학력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의 외래부담금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성별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변하

는 변수는 확률효과모형에서만 통제할 수 있는데, 남성에 비해 여성의 국민

건강보험의 외래부담금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Ⅳ-6>은 실손의료보험이 입원비 중 국민건강보험의 부담금에 미치는 

영향을 확률효과모형과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확률효

과모형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에만 가입한 사람과 미가입자 간 국민건강보

험의 입원부담금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정액형 건강보험에만 가입한 사람

과 두 상품 모두에 가입한 사람은 미가입자에 비해 국민건강보험의 입원 부

담금이 더 많았다. 그러므로 두 상품 모두에 가입한 사람이 미가입자에 비

해 국민건강보험의 입원부담금이 높은 이유는 실손의료보험이 아닌 정액형 

건강보험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고정효과모형에 따르면 민영건강보험

은 국민건강보험의 입원부담금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분

확률효과모형 (이원)고정효과모형

추정계수
(Coef.)

표준오차
(Std. Err.)

z-값
추정계수
(Coef.)

표준오차
(Std. Err.)

t-값

실손 0.78*** 0.14 5.54 0.06 0.23 0.27

정액 0.63*** 0.07 8.97 0.08 0.14 0.59

실손정액 0.64*** 0.08 7.90 0.04 0.15 0.30

30대 -0.13 0.11 -1.23 0.33 0.20 1.64

40대 0.09 0.12 0.73 0.54** 0.25 2.16

50대 0.65*** 0.13 5.11 0.69** 0.29 2.34

<표 Ⅳ-5> 실손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외래부담금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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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의 계속

구분

확률효과모형 (이원)고정효과모형

추정계수
(Coef.)

표준오차
(Std. Err.)

z-값
추정계수
(Coef.)

표준오차
(Std. Err.)

t-값

60대 1.14*** 0.14  8.26 0.82** 0.34  2.45

로그(소득) 0.00 0.04 -0.08 0.02 0.06  0.25

배우자 2.03*** 0.10 20.12 1.87*** 0.43  4.39

무배우자 1.51*** 0.15 10.27 1.71*** 0.51  3.38

근로 -0.16*** 0.05 -3.24 -0.02 0.07 -0.30

고졸 -0.29*** 0.09 -3.20 -0.02 0.47 -0.04

대졸 -0.51*** 0.10 -5.10 -0.04 0.54 -0.07

건강상태 0.32*** 0.03  9.37 0.15*** 0.04  3.82

2013년 0.17** 0.08  2.18 0.07 0.08  0.90

2014년 0.34*** 0.07  4.73 0.27*** 0.08  3.32

2015년 0.32*** 0.07  4.30 0.24*** 0.08  2.83

2016년 0.20*** 0.08  2.68 0.12 0.09  1.35

2017년 0.47*** 0.08  6.10 0.35*** 0.09  3.82

2018년 0.60*** 0.08  7.69 0.48*** 0.10  5.05

남성 -1.14*** 0.06 -19.19

_cons 3.89*** 0.36 10.87 3.73*** 0.75  4.99

주: 1) 확률효과모형 Prob＞=0.000, 고정효과모형 모두 Prob＞F = 0.000
2) 확률효과모형 및 고정효과모형 모두 관측 수 40,058
3)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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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확률효과모형 (이원)고정효과모형

추정계수
(Coef.)

표준오차
(Std. Err.)

z-값
추정계수
(Coef.)

표준오차
(Std. Err.)

t-값

실손 0.11 0.12 0.89 -0.04 0.23 -0.17

정액 0.19*** 0.06 3.23 0.22 0.14  1.60

실손정액 0.33*** 0.07 4.69 0.20 0.15  1.35

30대 0.00 0.09 0.05 -0.19 0.20 -0.95

40대 -0.55*** 0.10 -5.57 -0.34 0.25 -1.37

50대 -0.20* 0.11 -1.88 -0.12 0.29 -0.42

60대 -0.02 0.12 -0.19 -0.03 0.34 -0.09

로그(소득) 0.07* 0.04 1.84 0.03 0.06  0.42

배우자 0.83*** 0.08 10.06 1.00** 0.43  2.34

무배우자 0.79*** 0.12 6.59 1.32*** 0.51  2.60

근로 -0.16*** 0.04 -3.67 -0.09 0.07 -1.32

고졸 -0.29*** 0.07 -4.05 1.14** 0.47  2.41

대졸 -0.39*** 0.08 -4.89 0.99* 0.54  1.83

건강상태 0.15*** 0.03 4.80 0.04 0.04  1.00

2013년 0.04 0.07 0.51 0.06 0.08  0.67

2014년 0.07 0.07 1.05 0.10 0.08  1.18

2015년 0.18** 0.07 2.48 0.16* 0.08  1.88

2016년 0.29*** 0.07 3.95 0.28*** 0.09  3.23

2017년 0.21*** 0.07 2.88 0.23** 0.09  2.54

2018년 0.20*** 0.07 2.69 0.24** 0.10  2.51

남성 -0.22*** 0.05 -4.79

_cons -0.09 0.31 -0.29 -0.96 0.75 -1.28

주: 1) 확률효과모형 Prob＜=0.000, 고정효과모형 모두 Prob＞F = 0.000
2) 확률효과모형 및 고정효과모형 모두 관측 수 40,058
3)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표 Ⅳ-6> 실손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입원부담금에 미치는 영향

<표 Ⅳ-7>은 실손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총(외래+입원)부담금에 미치

는 영향을 확률효과모형과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민영

건강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총부담금에 미치는 영향은 국민건강보험의 입원 

부담금에 미치는 영향과 같다. 이는 입원비가 외래비에 비해 크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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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의 결과가 <표 Ⅳ-5>의 결과를 압도한 결과다.17)

구분
확률효과모형 (이원)고정효과모형

추정계수
(Coef.)

표준오차
(Std. Err.)

z-값
추정계수
(Coef.)

표준오차
(Std. Err.)

t-값

실손 0.86*** 0.15  5.68 0.18 0.24  0.74

정액 0.72*** 0.08  9.56 0.23 0.15  1.53

실손정액 0.79*** 0.09  9.06 0.18 0.16  1.18

30대 -0.20* 0.11 -1.79 0.16 0.22  0.76

40대 -0.23* 0.13 -1.80 0.28 0.27  1.03

50대 0.48*** 0.14  3.49 0.54* 0.31  1.74

60대 0.99*** 0.15  6.65 0.71** 0.36  1.98

로그(소득) 0.02 0.05  0.37 0.02 0.07  0.31

배우자 2.44*** 0.11 22.61 2.69*** 0.45  5.94

무배우자 1.87*** 0.16 11.85 2.47*** 0.54  4.60

근로 -0.20*** 0.05 -3.85 -0.04 0.07 -0.60

고졸 -0.43*** 0.10 -4.43 0.38 0.50  0.76

대졸 -0.67*** 0.11 -6.32 0.44 0.57  0.76

건강상태 0.36*** 0.04  9.88 0.17*** 0.04  4.03

2013년 0.25*** 0.08  3.05 0.17* 0.09  1.92

2014년 0.44*** 0.08  5.70 0.37*** 0.09  4.37

2015년 0.45*** 0.08  5.74 0.37*** 0.09  4.15

2016년 0.40*** 0.08  4.94 0.31*** 0.09  3.36

2017년 0.61*** 0.08  7.42 0.50*** 0.10  5.13

2018년 0.71*** 0.08  8.52 0.61*** 0.10  5.97

남성 -1.21*** 0.06 -19.04

_cons 3.96*** 0.38  10.36 3.06*** 0.79  3.85

주: 1) 확률효과모형 Prob＞=0.000, 고정효과모형 모두 Prob＞F = 0.000 
2) 확률효과모형 및 고정효과모형 모두 관측 수 40,058
3)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표 Ⅳ-7> 실손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총부담금에 미치는 영향

17) 고정효과모형에서 종속변수의 변동성이 크지 않아 실손의료보험의 건보부담금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확률효과모형과 고정효과모형에서의 종속변수 변동

성을 비교(between 표준편차와 within 표준편차를 비교)한 결과, 고정효과모형의 변동성

이 충분하였다. 참고로 확률효과모형의 변동성이 고정효과모형의 변동성보다 큰 것이 일

반적인데, 외래 건보부담금은 확률효과모형의 변동성이 크고(between 3.69, within 2.95), 

입원 건보부담금에서는 고정효과모형의 변동성이 크며(between 2.84, within 2.95), 총 

건보부담금에서는 확률효과모형의 변동성(between 3.99, within 3.13)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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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표 Ⅳ-7>의 분석 결과는 다양한 시사점을 내포한다. 첫째, 역

선택과 내생성 모두를 고려한 고정효과모형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은 국민

건강보험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확률효과모

형의 경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미가입자에 비해 국민건강보험의 외래부

담금이 많은 반면, 입원부담금은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 간 분

석 대상(종속변수)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러한 분석 결과는 민영건강보험이 

외래의료의 수요(주로 외래 횟수)는 높이지만 입원의료의 수요(주로 입원 

횟수 또는 입원 일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 

이는 선행연구들이 역선택과 내생성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

에 내려진 결론이란 것을 방증한다. 셋째, 확률효과모형의 분석 결과, 정액

형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외래부담금과 입원부담금 모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 역선택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실손의료보험에만 적용되었기 때문에 정액형 건강보험에는 역선택의 영향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확률효과모형은 내생성을 통제하지 못하

는 모형일 뿐더러 Hausman 검증 결과에서도 적합하지 않은 모형이었기 때

문에 고정효과모형의 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실손의료보험이 본인부담금에 미치는 영향

<표 Ⅳ-8>은 실손의료보험이 본인부담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정효과모형

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모형1, 모형2, 모형3의 종속변수는 각각 급여

비 중 외래 본인부담금, 입원 본인부담금, 총(외래+입원)본인부담금이다. 급

여비 중 건보부담금(13만 928원) 대비 본인부담금(3만 8,722원)은 30% 정도

에 불과하지만 분석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실손의료보험은 외래 본

인부담금, 입원 본인부담금, 총본인부담금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참

고로 확률효과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역시 종속변수가 건보부담금이었던 <표 

Ⅳ-5>~<표 Ⅳ-7>과 유사하여 분석 결과를 <표 Ⅳ-8>에는 포함하지 않았

다.18) 즉 확률효과모형의 분석 결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미가입자에 비

해 외래 본인부담금은 높았으나 입원 본인부담금은 차이가 없었다.

18) 세부 내용은 <부록>을 참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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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원)고정효과모형

모형1: 외래 본인부담금 모형2: 입원 본인부담금 모형3: 총 본인부담금

추정계수
(Coef.)

표준오차
(Std. Err.)

추정계수
(Coef.)

표준오차
(Std. Err.)

추정계수
(Coef.)

표준오차
(Std. Err.)

실손 -0.05 0.21 -0.11 0.20 -0.01 0.22

정액 0.00 0.13 0.17 0.13 0.10 0.14

실손정액 0.03 0.14 0.16 0.13 0.12 0.14

30대 0.37** 0.19 -0.18 0.18 0.20 0.20

40대 0.62*** 0.23 -0.33 0.23 0.36 0.25

50대 0.84*** 0.27 -0.13 0.26 0.67** 0.29

60대 0.99*** 0.31 -0.08 0.30 0.79** 0.33

로그(소득) 0.04 0.06 0.01 0.06 0.04 0.06

배우자 1.53*** 0.40 0.65* 0.38 2.00*** 0.42

무배우자 1.23*** 0.47 0.99** 0.46 1.71*** 0.49

근로 -0.03 0.07 -0.08 0.06 -0.05 0.07

고졸 0.08 0.44 1.01** 0.43 0.38 0.46

대졸 -0.04 0.50 0.89* 0.49 0.31 0.53

건강상태 0.14*** 0.04 0.05 0.04 0.16*** 0.04

2013년 0.04*** 0.08 0.04 0.07 0.11 0.08

2014년 0.20*** 0.07 0.08 0.07 0.29*** 0.08

2015년 0.15* 0.08 0.14* 0.08 0.26*** 0.08

2016년 0.01 0.08 0.26*** 0.08 0.20*** 0.08

2017년 0.18** 0.09 0.20** 0.08 0.33*** 0.09

2018년 0.27*** 0.09 0.23*** 0.09 0.41*** 0.09

_cons 3.36*** 0.69 -0.54 0.67 3.07*** 0.73

주: 1) 모형1, 모형2, 모형3 모두 Prob＞F = 0.000
2) 모형1, 모형2, 모형3 모두 관측수 40,058
3)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표 Ⅳ-8> 실손의료보험이 본인부담금에 미치는 영향

라. 실손의료보험이 급여비에 미치는 영향

<표 Ⅳ-9>는 실손의료보험이 급여의료에서 발생하는 급여비(건보부담금 

+ 본인부담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모형1, 모형2, 모형3의 종속변수는 각각 급여 외래비, 급여 입원비, 총급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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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입원)이다. 급여비(16만 9,650원) 중 건보부담금(13만 928원)의 비중

이 77.2%로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분석 결과는 종속변수가 국민건강보

험의 부담금인 <표 Ⅳ-5>~<표 Ⅳ-7>의 분석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확

률효과모형 역시 분석 결과가 유사하여 <표 Ⅳ-9>에는 포함하지 않았다.19)

구분

(이원)고정효과모형

모형1: 외래 급여비 모형2: 입원 급여비 모형3: 총급여비

추정계수
(Coef.)

표준오차
(Std. Err.)

추정계수
(Coef.)

표준오차
(Std. Err.)

추정계수
(Coef.)

표준오차
(Std. Err.)

실손 -0.03 0.23 -0.05 0.23 0.09 0.25

정액 0.00 0.15 0.21 0.14 0.12 0.15

실손정액 0.03 0.15 0.19 0.15 0.15 0.16

30대 0.39* 0.21 -0.20 0.21 0.21 0.22

40대 0.65** 0.26 -0.37 0.26 0.35 0.27

50대 0.87*** 0.30 -0.14 0.30 0.68** 0.32

60대 0.98*** 0.35 -0.05 0.34 0.81** 0.37

로그(소득) 0.03 0.07 0.03 0.07 0.04 0.07

배우자 1.74*** 0.44 0.86** 0.44 2.41*** 0.46

무배우자 1.54*** 0.52 1.20** 0.52 2.14*** 0.55

근로 -0.04 0.07 -0.10 0.07 -0.07 0.08

고졸 -0.04 0.49 1.16** 0.48 0.34 0.52

대졸 -0.11 0.56 1.01* 0.55 0.34 0.59

건강상태 0.16*** 0.04 0.04 0.04 0.17*** 0.04

2013년 0.09 0.09 0.06 0.08 0.18** 0.09

2014년 0.28*** 0.08 0.10 0.08 0.39*** 0.09

2015년 0.23*** 0.09 0.17* 0.09 0.36*** 0.09

2016년 0.08 0.09 0.29*** 0.09 0.28*** 0.09

2017년 0.29*** 0.10 0.24** 0.09 0.44*** 0.10

2018년 0.41*** 0.10 0.25** 0.10 0.55*** 0.10

_cons 4.07*** 0.77 -0.83 0.76 3.56*** 0.81

주: 1) 모형1, 모형2, 모형3 모두 Prob＞F = 0.000
2) 모형1, 모형2, 모형3 모두 관측수 40,058
3)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표 Ⅳ-9> 실손의료보험이 급여비에 미치는 영향

19) 세부 내용은 <부록>을 참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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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실손의료보험 미가입자가 실손의료보험

에 가입한 뒤에 외래비, 입원비, 총급여비를 증가시키는 의료수요 행태가 

발견되지 않았다. 참고로 확률효과모형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실손의료보

험 가입자는 미가입자에 비해 외래비는 많지만 입원비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6. 소결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의료비 증가율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보험자의 보험금 및 보험료를 증가시키고, 나아가 소비와 저축을 위축

시켜 경제성장의 부담으로 귀결된다. 의료비 증가의 요인은 다양하다. 특히 

한국의 빠른 인구고령화가 의료비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2020

년 기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는 15.4%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급여

비(37조, 4,737억원)는 총급여비(86조 9,545억원)의 43.1%를 차지한다(건강

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 이 밖에도 국내에서는 민영건강

보험의 도덕적 해이도 의료비 증가의 원인일 수 있다는 논쟁이 지속되어 왔

다. 무엇보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은 1:1 보장체계인데, 실손의료보

험이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유발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문제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주장만 난무할 뿐 실제로 실손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손의

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의료는 크게 급

여의료와 비급여의료로 구분될 수 있는데, 그중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과 

관련이 있는 급여의료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정하는 방법으로 실손의료보험

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

서 장기의 의료패널 자료를 활용해 역선택과 내생성을 통제한 뒤 실손의료

보험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적합한 모형으로 검정된 이원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실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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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보험에 가입한 뒤에 외래비, 입원비, 총급여비가 증가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확률효과모형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이 외래비는 증

가시키되 입원비는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

과 같은 결론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실손의료보험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가

설은 통계적으로 기각된다. 둘째, 물론 분석 대상 자체가 선행연구들과 다르

지만 확률효과모형의 분석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 선행연구들

은 주로 민영건강보험이 외래수요는 증가시키되 입원수요는 증가시키지 않

는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선행연구들이 역선택과 내생성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를 마치 도덕적 해이처럼 해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

한다. 셋째, 이상의 두 가지 결과를 종합하면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자가 미가

입자에 비해 급여비가 높다는 것은 명확한데, 그 이유는 실손의료보험의 도

덕적 해이가 아닌 다른 요인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요약하자면 의료기관에 

가지 않아도 될 사람이 실손의료보험 때문에 의료를 수요하는 도덕적 해이

가 아닌 실손의료보험이 필요하여 가입하고 의료수요를 높이는 것이므로, 

이는 민영건강보험의 태생적 기능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실손의료보험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악

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였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RAND처럼 건강보험 무작

위 실험(Manning et al., 1987)을 하지 않는 이상 도덕적 해이를 역선택으로

부터 완벽히 분리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역선택의 영향을 완벽히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도덕적 해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역선택을 완벽히 

분리할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견될 가능성은 더 낮을 것이다. 그러므로 최

소한 본 연구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의 역선택이 아닌 도덕적 해이 때문에 국

민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된다는 가설은 통계적으로 기각된다. 둘째, 본 연

구에서 ‘실손의료보험의 도덕적 해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주장은 급여의

료에 한정된 결론이다. 만약 실손의료보험으로 인해 비급여의료의 수요가 

비효율적으로 증가한다면 ‘실손의료보험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라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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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내리는 것이 맞다. 셋째, 실손의료보험의 도덕적 해이를 분석하기 위한 

조치(예: 2012년을 기준으로 건강한 사람과 미가입자로 한정)들이 완벽한 방

법이 아닐 수 있다. 이 연구가 실손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향후 많은 후속 연구들을 통해 

좀 더 면밀한 분석과 논의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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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세부 가격탄력성 추정

1. 가격탄력성 추정 개관

제Ⅴ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세부적인 가격탄력성을 추정하고자 한다. 특별

히 세부 의료 서비스 항목 및 환자의 사회경제적 환경별 가격탄력성을 추정

하여 가격과 의료이용의 관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자 한다. 

다양한 요인이 의료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이 복잡할 수밖에 없으

며, 이 가운데 본인부담으로 대표되는 가격의 역할을 강건하게 구분해서 식

별하는 작업은 난해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제Ⅱ장에서 검토한 것처럼 다

양한 가구 ․ 환자의 특성, 앓고 있는 질환의 특성에 따라 최대한 다양한 측면

에서 가격탄력성을 추정해 보고자 하는 시도는 불완전한 부분적 이해이지만 

의미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이 장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건강보험 급여 서

비스에 한정한 본인부담과 의료 이용의 관계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비급여 

서비스 등 국민 전체 의료 부담에서 일부를 차지하는 다른 항목도 존재하지

만 탄력성 추정 범위를 건강보험 급여 서비스에 한정하는 이유는 본 보고서

가 급여 서비스의 본인부담이라는 환자 부담 가격이 변화할 시 건강보험 재

정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추진으로 급여 서비

스의 본인부담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고, 이에 따른 결과 변수라

고 할 수 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불완전하지만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20) 그러나 보장성 강화가 가격변수를 통해 건강

20) 2020년 발표된 ｢2019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전 2016년 62.6% 비해 약 1.6%p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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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재정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시도는 상대적

으로 부족하며, 이러한 탄력성 정보 부족은 보장성 강화 정책이 건강보험 재

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세부적인 집단별, 의료서비스별 가격탄력성 추정에 대한 연구 결과가 해

외 문헌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발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Ellis et al.(2017)

은 미국의 민간 의료보험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총의료비, 외래 의료비, 입원 

의료비뿐 아니라 의약품, 응급실, 예방 진료, 수술, 전문의 방문, 신장 투석, 

CT/MRI 촬영, 초음파, 매모그램 등 다양한 세부 진료 항목에 대한 가격 탄

력성을 추정했다. 그 결과 의약품(-0.44), 전문의 방문(-0.32), 정신과 진료

(-0.26) 등의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탄력성이 추정된 반면, 응급을 

요하는 응급실 방문(-0.04)이나 예방 진료(-0.02)는 낮은 가격탄력성이 추정

되었다. 동일한 연구로 Duarte(2012)는 칠레의 민영보험 자료를 활용하여 

선택진료(elective service)로 판단되는 가정방문 치료, 심리치료, 물리치료와 

응급 치료인 맹장수술, 담낭절제술, 팔 깁스(arm cast) 등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탄력성을 추정했다. 그 결과 선택진료는 탄력성 추정치가 매우 높았으

나(가정방문 치료: -1.86, 심리치료: -2.063, 물리치료: -0.321), 급성 치료는 

탄력성이 매우 낮은 수치로 추정되는 예상 가능한 결과가 도출되기도 했다. 

한편 환자의 사회 경제적 상황에 따라 탄력성이 상이하게 추정되기도 한

다. Duarte(2012)는 고소득 환자가 저소득 환자에 비해 5배나 탄력성이 높

게 추정되었으며,21) 고령층이 청년층에 비해 탄력성이 낮게 추정되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반면 다수의 연구는 저소득가구 혹은 환자가 가격 변화

에 보다 탄력적으로 반응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Qian et al.(2009)은 중국 

간쑤성 지방 1,007가구 4,376명의 표본으로부터의 설문조사를 통해 탄력성 

추정을 시도했으며, 의원급, 병원급을 막론하고 저소득층 가구에서 일관되게 

탄력성이 높게 추정되었다. 의료서비스를 대상으로 표본의 지불의사액(willing 

21) 해당 결과에 대해 Duarte(2012)는 고소득층이 본인이 가입할 수 있는 민간보험의 선택

지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 고소득층이 다양한 민간보험을 탄력적

으로 선택 ․ 가입 이동할 수 있는 반면, 저소득층은 이미 가장 환자에게 불리한 최저보험

만이 가입되어 있어 탄력적으로 대응할 여지가 부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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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pay)를 직접 문의한 팔레스타인의 설문조사를 통해 Mataria et al.(2007)

은 표본의 지불의사액 결정에 소득 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점을 확인했다. 

이처럼 세부 의료서비스별 ․ 환자의 사회경제적 상황별 가격탄력성을 추

정하는 작업은 전체 의료비를 기준으로 평균적인 탄력성을 추정하는 것에 

비해 세부적인 정보를 식별하여 세밀하게 본인부담 제도를 설계하는 데 기

여할 수 있다. 또한 현재 한국에서는 보건의료 재정추계에 널리 활용하지 

않고 있지만 스웨덴의 SESIM, 미국의 Future Elderly Model과 같은 미시자

료를 활용한 재정추계 모형이 국내에서도 활성화된다면 세부적인 의료서비

스 및 환자 특성별 가격탄력성이 재정추계 모형에 반영될 여지도 존재한다. 

이는 미시모형에 기반하여 보장성 강화 등 가격 정책이 변화할 시 보건의

료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추계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가. 가격탄력성 추정 과정의 내생성 

본격적인 가격탄력성 추정에 앞서 다음의 두 가지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

다. 우선 선행연구 중 다수의 연구가 고민했던 문제는 보험상품의 선택과 

의료 이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환자의 건강상태 등 연구자가 

관찰하지 못하는 정보가 존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일반적인 OLS 탄력성 

추정치가 내생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앞선 해외 선행연구들은 

주로 민간보험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각종 공제금(deductible), 손실 제한

(stop-loss), 보장 제한(coverage ceiling) 등 보험 설계의 요인들이 환자의 의

료 수요 및 지출에 따라 연중에 적용되며, 환자의 보건의료 한계 비용에 영

향을 미치는 환경에서 탄력성을 추정하고 있다. 이는 적당한 수준의 연내 

본인부담 변이(within-year variation)를 생성하며 이를 이용해 탄력성 추정

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동시에 환자의 의료 수요 및 다양한 민간보험의 

상이한 설계에 따라 환자가 직접 보험을 가입하거나 변경하면서 내생성을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평소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개인이 본인부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관대한(generous) 건강보험 플랜을 선택한다면,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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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가 적절하게 통제되지 못할 경우 보험 설계에 의한 낮은 본인부담이 의

료 이용을 증가시키는 양상으로 탄력성이 추정될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의 

설계에 따라 특정 기간 동안 공제금 적용 여부, 손실제한 및 보장 제한 등

의 제약이 환자의 의료 소비 규모에 따라 적용되며 의료 소비가 환자의 본

인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역(逆)인과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이러한 내생성의 통제를 위해 RAND 건강보험 무작위 실험(Manning et 

al., 1987)에서 본인부담 수준을 무작위로 배정하고 의료 이용 수준을 관찰

한 바 있으며,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이나 도구변수를 활용하여 내생

성을 통제하는 등 다양한 인과관계 추정법을 활용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Duarte, 2012; Brot-Goldberg et al., 2017; Eichner, 1998; Einav et al., 

2015; Kowalski, 2016; Scoggins and Weinberg, 2017).

가격탄력성을 추정함에 있어 이 장에서는 내생성의 우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하고자 한다. 우선 이 연구에서 분석하는 자료는 국민건강보험이

라는 전 국민 단일보험 체계하에서 생성된 청구자료이므로, 해외 선행연구

들이 고민하고 있는 보험 선택 과정에서 야기되는 내생성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다고 판단된다. 즉 환자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단일보험 체계에 적용

을 받기 때문에 해외 연구에서 고민했던 보험 선택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더불어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등 의료 소비 규모에 따라 본인

부담이 연 단위로 변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일반

적으로 한국의 건강보험 체계는 고정된 의료수가하에 행위별 수가제가 적

용되어 의료 서비스의 소비 수준이 환자의 본인부담에 역으로 영향을 미치

는 효과가 타국의 다양한 건강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환자 ‒ 특정 기간(이 분석에서는 연도) 고정효과를 탄력성 추정 모

형에 활용함으로써 관찰 불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통제한다. 건강보험 급여 

서비스 이용과 건강보험 재정을 분석 범위로 한정한 연구이므로, 이 장에서

는 건강보험 청구자료(건강보험 표본코호트 DB)를 분석할 예정인데, 건강

보험 청구자료에는 환자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정보가 부족하여 의료 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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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흥미로운 정보들을 통제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환자 ‒ 특정기간(연도) 내 변이(within patient-year 

variation)를 회귀모형에 포함하여 이 요인들을 최대한 통제하는 접근이 필

요하다.

마지막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 등 의료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 내 

독특한 요인에 대해서는 이전 제Ⅳ장에서 제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민영보

험의 도덕적 해이가 없다는 가정을 도입하고자 한다. 이는 임상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손의료보험 등을 통해 본인부담이 낮아진 조건이 추

가적인 의료 수요를 유발하는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가정하는 것

이다. 이와 같은 대응 방향에 기반하여 선행연구처럼 내생성을 극복하기 

위한 도구변수 활용 등의 방법론을 이 분석에서 도입할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나. 가격의 정의 

또한 환자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본인부담)을 정의하는 문제에 대

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환자의 건강상태, 치료해야 하는 질병의 종류, 기

(旣)지출한 진료비의 규모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제도 등 

각종 제도의 적용, 환자가 소속된 가구의 소득 상태 등 다양한 요인으로 연

중에 환자의 본인부담 비중이 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변화하는 본인부담 

수준을 모형에서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우선 자연스러운 선택은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순간 경험하는 현

물가격(spot price)에 반응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Brot-Goldberg et al., 

2017). 의료 서비스 구매를 결정하는 순간에 적용되는 가격에 의료 구매 행

태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청구자료

(claim data)를 분석하여 가격탄력성을 추정하는 경우, 자료에 나타난 의료 

내역을 본인부담 및 의료비 지출로 집계하여 개인별 혹은 집단별 회귀모형 

추정을 통해 탄력성을 추정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둘러싼 불확실성 및 전달체계의 특성상, 환자에게 사전적으로 본인이 전달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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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될 의료 서비스 가격을 인지하고 구매의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상적일 수 있다(Rosenthal et al., 2013). 청구자료에 나타난 현물가격이 연

관 청구자료에 나타나는 의료 이용을 설명하는 적절한 시점의 정보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Ellis et al.(2017)에서 지적하듯, 

현물가격은 의료 이용이 실제로 발생된 시점에만 관찰되는 정보인데, 의료 

이용이 없는 시점의 경우 환자가 기대하는 의료가격(expected price)에 대한 

추가적인 가정이 필요하다. 즉 환자가 의료 이용을 하지 않는 기간에도 환자

는 ‘의료 서비스의 가격은 대략 어느 정도일 것이다’는 기대를 형성하고, 이 

기대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료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의료 이용을 하지 않는 다양한 원인 가운데 

환자가 직면한 잠재 본인부담 수준이 존재할 것이며, 분석을 위해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가정을 통한 반영이 필요하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지 않은 연구들이 환자가 합리적으로 1년(혹은 

특정한 기간) 동안의 의료 비용 지출 및 본인부담 구조를 합리적으로 예측

(fully-informed)하여 대응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Keeler and Rolph(1988)

부터 최근의 의료가격 관련 연구에 이르기까지 환자의 기대 연말 가격

(expected end-of-year marginal price)을 환자 행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변수로 활용하고 있다(Aron-Dine et al., 2015; Brot-Goldberg et al., 

2017; Kowalski, 2016). 이 가정하에서는 1년 동안 실현된 의료 지출 규모와 

환자 부담 규모를 통해 최종 연말 본인부담 수준을 식별한 후, 해당 본인부

담을 환자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합리적으로 인식하여 이에 맞춰 해당연도의 

의료 소비를 계획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한편 Ellis et al.(2017)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환자들의 근시안적인

(myopic) 행태를 좀 더 구체화하여 의료 소비를 고려하고 있는 시점 바로 

직전에 환자가 경험한 의료 서비스의 가격 수준(backward myopic) 혹은 현 

시점 바로 다음 의료 서비스 구매 환경을 예측하여 결정(forward myopic)한

다는 방식으로 가격을 정의하여 분석에 활용하기도 했다. 이는 앞선 선행연

구들과는 달리 환자가 미래 의료비의 본인부담 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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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현재 시점을 중심으로 시간적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경험했던 혹은 경험할 의료 소비 과정에서의 본인부담 수준이 현재의 의료 

소비 행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림 Ⅴ-1]에서는 

이러한 환자의 근시안적인 의료가격 반응 행태를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환

자의 의료 구매 시점의 본인부담 수준이 의료 서비스 구매가 발생되지 않았

던 앞뒤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이라는 가정을 활용했다. 구체적으로 [그

림 Ⅴ-1]의 모든 그림에서 환자는 3월, 9월에 각각 0.75, 0.2의 본인부담 수

준으로 의료 서비스를 소비했다. 환자의 근시안적 의료 소비 행태를 가정하

여, 의료 소비가 발생하지 않는 달의 환자 의료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본인

부담 수준을 각각 달리 가정할 수 있다. 패널 A(backward myopic price)는 

3월 이후 3월에 경험했던 0.75의 본인부담 수준이 영향을 미치다가 9월 새

로운 소비 이후 0.2의 새로운 본인부담이 영향을 미친다. 본인부담에 대한 

정보가 없는 1, 2월과 의료 서비스 소비 당월인 3월의 경우에는 해당 보험 

플랜 가입자 전체의 해당 월의 평균 본인부담 수준을 산출하여 가격으로 

자료: Ellis et al.(2017), p. 236, Figure 1.

[그림 Ⅴ-1] 근시안적(myopic)인 환자의 본인부담 가정의 예
(forward, backward my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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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한다. 반면 패널 B(forward myopic price)는 3월에 실제 경험한 0.75의 

본인부담이 직전 과거인 1~3월에 영향을 미치며, 9월의 0.2는 4월 이후 영

향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처럼 가격탄력성 추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의료 가격(본인부담)

의 정의 중, 어느 정의를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학술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적지 않은 연구들이 환자의 합리성을 가정하며 연말

에 실현되는 본인의 기대 가격을 활용하고 있지만, 그 연구들조차 환자가 

가격 변화에 근시안적 혹은 경직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에 대해 배제하지 못

하고 있다.22) 또한 환자가 의료의 현물가격에 반응하는지, (제한적) 합리성

에 기반한 미래 가격에 기반한 소비 행태를 보이는지를 직접적으로 연구한 

Aron-Dine et al.(2015)도 환자가 현물가격 및 미래 가격에 모두 영향을 받

는다고 보아야 하며, 하나의 숫자로 정의된 탄력성이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언급했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이 장에서는 청구자료를 통해 관찰되는 현

물가격뿐 아니라, 환자의 합리성을 가정한 기대 연말가격 및 제한된 합리

성을 가정한 Ellis et al.(2017)의 가격 정의법(backward myopic, forward 

myopic)을 활용하여 본인부담 수준을 정의하여 고려해 보고자 했다. 단 연

구의 현 시점까지 진행된 추정 과정을 통해 일부의 가격 정의가 불안정한 

추정치를 결과로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추정치를 제시하는 후행적 근시안 가격 정의(backward myopic 

price)와 현물가격을 중심으로 추정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후행적 

근시안 가격 정의를 통해 앞선 서술처럼 환자의 제한적 합리성에 대한 고

려와 동시에 환자가 의료 이용을 하지 않은 기간 또한 자료 분석에 포함함

으로써, 완결된 자료 형태로 탄력성을 추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을 다시 

22) 예를 들어, Keeler and Rolph(1988)는 “[T]he myopic and inflexible behavior of 

participants in the experiment may be another instance of bounded rationality – 
people may not have the energy or inclination or think about their future insurance 

status, or experience in taking advantage of these temporary changes in price”(p. 365)

라고 추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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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강조한다.

위와 같은 논의들을 바탕으로 이 장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축약형 회귀모

형으로 ｢건강보험 표본코호트 DB 자료｣를 활용하여 건강보험 급여 서비스

의 본인부담과 의료 이용(의료 지출)의 관계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그 결과 

이 연구는 국내 보건의료 가격탄력성 추정 연구 결과에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건강보험자료를 통해 최대한 세부적인 집

단을 질병 및 사회경제적 변수로 나누어 추정하고자 한다. 전체 의료비 및 

외래 서비스, 입원 서비스로의 의료 이용 형태에 따른 추정과 더불어, 환자

의 연령,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vs. 중증질환(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으로 환자 집단을 구분하여 탄력성을 추정함으로써 다채로운 

탄력성 정보 확보를 시도한다. 둘째, 현물가격뿐 아니라 환자의 근시안적인 

가격 인식에 기인한 의료 소비 반응을 추정과정에 반영하고자 한다.

2. 분석 방법 및 자료

｢건강보험 표본코호트 DB｣(2002~2019년)를 활용하여 탄력성을 추정한다. 

｢건강보험 표본코호트 DB｣는 2006년 1년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

여 수급권자 자격을 유지한 국민 중 100만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구성되었

다. 해당 표본이 이전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이용했던 진료내역을 중심으

로, 표본의 자격 및 보험료 정보(성, 연령, 거주지역 시군구, 건강보험 가입 

형태, 소득분위 등), 출생 및 사망 정보, 건강검진 정보, 진료받은 병 ․ 의원

의 기초정보를 연결하여 함께 분석할 수 있는 자료원이다. 환자의 세부적인 

진료 정보(진단명, 진료 및 처치명, 의료비 지출 및 건강보험 부담분 등)를 

건별로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한 정보이지만, 환자의 기초적인 

사회경제적 변수 및 요양기관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등 한계

도 명확한 자료이다.

자료의 크기가 방대하므로 분석의 용이성을 더하기 위해 건강보험 청구자

료(T20)를 중심으로 환자의 의료 이용을 환자 ‒ 월(patient-month)로 집계하

여 분석의 기초단위(unit of observation)로 구성했다.23) 가격탄력성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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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의료 이용과 본인부담의 기본 축약모형은 Ellis et al.(2017)의 모

형식별방법을 변용하여 추정했다.

                                    식 (Ⅴ-1)

는 환자 가 번째 월24)에 지출한 ① 의료비의 로그값 및 ② 내원

일수로 정의(   ⋯)한다. 관심변수인 은 매 해당 월 환자 의 전

체 의료비 지출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한 본인부담 지출액의 비중으로 산출한 

이후, 현물가격 및 앞서 서술한 후행 근시안적 가격으로 각각 정의한다. 현

물가격으로 정의할 시에는 실제 의료 이용이 발생한 월에 해당되는 자료만 

회귀모형 추정에 포함되며, 후행 근시안적 가격으로 정의할 때는 실제 의료 

이용뿐 아니라, 의료 이용이 없는 월도 포함한 모든 자료가 회귀모형 추정

에 포함된다. 한편 이 보고서에서 활용하는 후행 근시안적 정의에서는 실제 

의료 지출이 발생하기 전의 가격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Ellis et 

al.(2017)의 가정에 따라, 전체 인구의 해당 서비스(외래, 입원, 각종 질환 

등)별 매년 1월의 평균 본인부담 수준을 실제 의료 지출이 발생하기 전까지

의 가격으로 정의한다. 이처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정의된 을 통해 다

양한 탄력성 정보를 제시하고자 한다.

식 (Ⅴ-1)은 결과변수가 의료비인 경우, 로그-선형 모형 설정(log-linear 

model specification)으로 구성하여 가격탄력성은 가격 변수의 계수 추정치 

에 가격변수의 평균값()을 곱하여 산출한다. 또한 결과변수가 내원일수

인 경우, 선형모형 설정이므로 에 내원일수와 가격변수의 평균값의 비율

(


)을 곱하여 가격탄력성을 산출한다.

자료는 전체 의료, 외래, 입원 서비스로 구분, 중증질환(암,25) 심혈관,26) 

23) 단 중증질환자 및 만성질환자의 경우, 월 단위로 지속적인 의료 소비가 나타나는 패턴

이 아닐 수 있어, 중증질환자는 분기(quarter), 만성질환자는 반년(half-year)으로 시간 

단위를 묶어 식 (V-1)을 추정했다. 

24) 자료 분석 기간인 2002~2019년의 각 월을 1~216번째 월로 나타낸 색인

25) ICD-10 기준 C00~C97, D00~D09, D32~D33, D37~D48과 하위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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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27)), 만성질환28)(고혈압,29) 당뇨병,30) 고지혈증31)), 연령,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으로 구분하여 각각 탄력성을 추정했다.32) 의료비 지출은 한

국은행 발표의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중 보건 분야의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실질의료비 지출로 환산하여 활용했다. 자료원 자체의 개인의 다양한 정보

의 부족 및 방대한 자료의 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컴퓨팅 능력의 제한 등을 

고려하여 환자-연도별 고정효과()를 의료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의 통제 목적으로 활용한다. 환자 ‒ 연도별 고정효과 통제를 통해 연도 

단위로 불변하는 환자의 기초정보(예: 연령, 성 등) 및 해당 연도에 환자의 

기본적인 건강 위험 정도(health risk) 등 다양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을 것

이라 기대하며 이를 포함했다. 가격 정의 중 현물가격의 경우 회귀모형의 

설정상 환자 ‒ 연도별 고정효과를 이용할 수 없어, 이때는 환자 고정효과()

를 활용한다. 추정치의 통계검정을 위한 표준오차는 상황에 따라 환자 ‒ 연

도 군집(patient-year-clustered standard error), 혹은 환자 군집(patient 

clustered standard error)으로 보정하여 산출했다. 

26) ICD-10 기준 I20~I25, I28, I42~I43, I50~I52와 하위 코드 

27) ICD-10 기준 I60~I69와 하위 코드

28) 의약품 치료가 일반적인 만성질환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청구자료 중 약국자료(P)에서 

해당 질환의 의약품 치료까지 포함했다.

29) ICD-10 기준 I10과 하위 코드

30) ICD-10 기준 E10, E11, E13, E14와 하위 코드 

31) ICD-10 기준 E78과 하위 코드 

32) 중증질환 및 만성질환의 최초 발병 시기는 자료의 시작 시점이 아닌 분석 기간 중일 경

우를 고려하여, 질환별 분석 시에는 해당 질환으로 인해 최초의 진료가 시행되었던 시

점부터 자료를 구성했다. 예를 들어 암이 2010년에 발병했을 경우, 2010년 1분기부터 
2019년 4분기(혹은 사망 시점)까지 분기별 자료를 구축하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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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정 결과 

탄력성 추정에 앞서 분석 기간 동안 환자의 본인부담은 월 단위로 충분한 

변이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당 월의 현물가격으로 평균값을 집계

하여 변이를 살폈으며, 총의료비, 입원, 외래, 입원 ․ 외래 연령별,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및 중증질환(암, 심혈관, 뇌혈관 질환)의 본인부담 

변화를 구분하여 2002~2019년까지 월 단위로 검토했다. [그림 Ⅴ-2]~[그림 

Ⅴ-5]에 본인부담의 변화 추이가 제시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서비스의 본인부담 하락이 관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결과로 판단된다. 특히 암, 심혈

관, 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이 크게 경감되는 것이 특징이며, 만성질환자

가 상급종합병원 혹은 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을 시 상대적으로 큰 가격을 부

담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의료기관 종별로 동일한 질환자의 치료에 차등적

인 본인부담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입원 의료 서비스의 

본인부담의 경우 일부 구간에서 계단식 경감 효과가 나타나는데, 먼저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2006~2007년 2년간 입원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었다가 

2018년 1월부터 10%의 본인부담률이 다시 적용된 정책의 예가 있어 이 사

례가 자료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또한 문재인케어의 일환으로 2017년 10월

부터 15세 이하 아동 ․ 청소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10~20%에서 5%로 

인하하는 정책이 시행되어 이 정책에 의한 본인부담 경감 효과가 자료에서 

관찰된다.

이 외에도 약 18년의 해당 기간 동안 본인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거

시적 ․ 미시적인 본인부담 조정이 있어 왔으며, 월별 본인부담 변이가 적절하

게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식 (Ⅴ-1)의 추정을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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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의료비 전체 본인부담률 

입원 본인부담률 

외래 본인부담률 

자료: 2002~2019 ｢건강보험 표본코호트 DB｣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Ⅴ-2] 총 의료, 입원, 외래 본인부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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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02~2019 ｢건강보험 표본코호트 DB｣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Ⅴ-3] 본인부담률 변화(2002~2019년, 입원/외래, 연령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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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02~2019 ｢건강보험 표본코호트 DB｣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Ⅴ-4] 본인부담률 변화(2002~2019년, 만성질환별, 의료기관종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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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02~2019 ｢건강보험 표본코호트 DB｣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Ⅴ-5] 본인부담률 변화(2002~2019년, 중증질환: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단위: %) 

<표 Ⅴ-1>과 <표 Ⅴ-2>는 전체 의료 이용 및 입원, 외래 이용으로 각각 

구분하여 의료비 지출과 내원 일수에 대한 식 (Ⅴ-1)의 가격변수 추정치 및 

가격탄력성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다. 앞선 절에서의 설명처럼 다양한 가격 

정의에 기반한 탄력성 추정치를 산출했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추정 결과를 

나타내는 후행 근시안적 가격을 주요 추정 결과로 제시하며, 가격탄력성 추

정에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현물가격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 또한 비교

를 위해 제시했다. 후행 근시안적 가격 정의를 기준으로 전체 의료 이용에

서는 의료비 기준 -0.2579, 내원 일수 기준으로 -0.1219로 탄력성이 추정되

었다. 특히 의료비 기준 추정치 -0.2579는 무작위 실험인 RAND Health 

Insurance Experiment을 통해 추정된 가격탄력성 추정치 –0.2에 견줄만 한 

추정치이다(Manning et al., 1987). 국내 연구로는 의료비 소득공제를 통해 

가격탄력성을 추정했던 전병목(2009)의 -0.22와 유사한 추정치이다. 단 Ellis 

et al.(2017)에서 동일한 방법과 후행 근시안적 가격을 통해 추정된 추정치 

-0.44보다는 낮게 추정되었다. 또한 내원일수에 대한 가격탄력성은 국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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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2018)의 연구에서 –0.295로 추정되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0.1219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추정된 것이 차이점이다. 

log(의료비 지출) 전체

회귀모형 가격 계수 p-value 가격탄력성 

backward myopic price -0.0085 *** -0.2579

표준오차 (0.0001)

spot price -0.0002 *** -0.0072

표준오차 (0.0000)

 log(의료비 지출) 입원

회귀모형 가격 계수 p-value 가격탄력성

backward myopic price 0.0179 *** 0.3503

표준오차 (0.0005)

spot price -0.0277 *** -0.4937

표준오차 (0.0003)

 log(의료비 지출) 외래

회귀모형 가격 계수 p-value 가격탄력성

backward myopic price -0.0051 *** -0.1583

표준오차 (0.0001)

spot price 0.0126 *** 0.3790

표준오차 (0.0000)

N(전체) 1,125,333

N(입원) 524,285

N(외래) 1,124,91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저자 작성

<표 Ⅴ-1> 전체/입원/외래 의료비 지출 가격탄력성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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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내원 일수 전체

회귀모형 가격 계수 p-value 가격탄력성 

backward myopic price -0.0051 *** -0.1219

표준오차 (0.0000)

spot price -0.0260 *** -0.2522

표준오차 (0.0001)

입원 일수 입원

회귀모형 가격 계수 p-value 가격탄력성

backward myopic price -0.0040 *** -0.4321

표준오차 (0.0005)

spot price 0.0398 *** 0.0582

표준오차 (0.0027)

외래 내원 일수 외래

회귀모형 가격 계수 p-value 가격탄력성

backward myopic price -0.0033 *** -0.0956

표준오차 (0.0000)

spot price -0.0040 *** -0.0461

표준오차 (0.0001)

N(전체) 1,125,333

N(입원) 524,285

N(외래) 1,124,915

주: *: p＜0.05, **: p＜0.01, ***: p＜0.001
자료: 저자 작성

<표 Ⅴ-2> 전체/입원/외래 내원일수 가격탄력성 추정

한편 의료비 기준 입원 서비스의 가격탄력성에 있어서는 현물가격 추정치

가 -0.4937로 나타났으나 후행 근시안적 가격 기준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

지 않는 양(+)의 값이 탄력성으로 추정된다. 이런 불안정한 추정치의 관찰

은 입원 서비스 및 빈번하게 관찰되지 않는 의료 서비스의 가격탄력성을 추

정할 때 Ellis et al.(2017)도 동일하게 경험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Ellis et al.(2017)에서는 한 번 입원 사건이 발생하면 고액의 의료비가 지출

되며 민간보험의 공제(deductible) 한도 및 손실제한(stop-loss)의 한도를 넘

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연내 가격 변화(within-year price variation)를 확보

할 수 없기 때문으로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건강보험의 경우, 공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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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제한의 적용이 일반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추정치가 관찰된

다. 입원 의료 서비스에 적합한 가격탄력성 모형 식별을 위해 추가적인 후

속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외래 서비스의 탄력성 추정치는 후행 근시안적 가격 기준으로 -0.1583의 

탄력성이 추정되었다. 중증의 의료 수요로 인한 입원 서비스의 가격탄력성

이 외래 서비스의 가격탄력성에 비해 비탄력적인 것이 주요 선행연구들의 

연구 결과였지만(Liu and Chollet, 2006; 최성은, 2018; Zhou et al., 2011; 

Han et al., 2020), 일부 연구에서는 반대로 외래 서비스를 보다 비탄력적인 

의료 수요로 인식하기도 한다(김한중 ․ 이해종, 1989, Newhouse and Phelps, 

1974). 이 연구에서도 후자의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입

원 서비스와 외래 서비스의 환자 본인부담 수준의 차이가 이러한 결과를 

이끌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즉 본인부담 비중의 문제

가 아닌 본인부담액 수준 자체가 환자의 평균적인 소득에 비춰 어느 정도

의 수준인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

어 입원의 본인부담이 과도하게 높고 외래의 본인부담이 과도하게 낮다면, 

외래의 일부 본인부담 비중의 변화는 환자 수요에 큰 변화를 야기하지 않

지만, 입원의 본인부담 비중은 환자의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각 의료 서비스에 대한 한국의 본인부담 수준 및 전체 의료비 중 본인부담 

비중, 가구소득 수준 등이 맞물려 이와 같은 추정치가 관찰될 개연성이 존

재한다.

마지막으로 내원 일수의 가격탄력성 추정에서는 후행 근시안적 가격 기준

으로 각각 -0.1219(전체 의료서비스), -0.4321(입원 서비스), -0.0956(외래 서

비스)의 추정치가 관찰되었다.

다양한 가격 정의 중에 무작위 실험 결과 및 기존 선행연구와 비교적 견줄 

만한 탄력성 추정치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가격은 후행 근시안적 가격 정의

이며, 이는 동일한 방법을 활용한 Ellis et al.(2017)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는 

현상이다. Ellis et al.(2017)에서도 후행 근시안적 가격을 주된 연구 결과로 제

시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질환별 ․ 연령별 ․ 가구소득별 세부적인 가격탄력



Ⅴ. 세부 가격탄력성 추정 • 115

성 추정치는 후행 근시안적 가격 정의를 기준으로 추정된 추정치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표 Ⅴ-3>과 <표 Ⅴ-4>는 암, 심혈관, 뇌혈관의 중증질

환자 및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의 만성질환자로 구분된 환자군을 대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가격탄력성을 추정한 결과이다. <표 Ⅴ-3>의 중증질환자 대

상 가격탄력성 추정치의 큰 특징은 일반적인 집단에 비해 매우 가격 탄력적인 

추정치가 산출되었다는 점이다. 의료비 기준으로는 -4.9~-1.5, 내원 일수 기준

으로 –2.7~-1.5의 추정치인데,33) 해당 질환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한 선행연구를 

찾을 수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웠다. 상이한 자료와 추정 방법으로 후속 

연구의 추정치들이 제시되기를 희망한다. 현재의 추정 결과를 기반으로 중증질

환자들이 일반적인 환자 집단에 비해 가격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집

단일 가능성이 있으며,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 등 중증질환 치료의 본인부담

을 크게 경감하는 제도의 정당성을 제시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비해 만성질환 대상 탄력성은 의료비 지출 기준으로 -0.1758(고혈

압), -0.4031(고지혈증)이 관찰되었으며, 당뇨병은 이보다 낮게 -0.0289의 값

이 추정되었으나 회귀 모형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내원 

일수 기준으로 -0.1955(고혈압), -0.2469(고지혈증)로 탄력성이 추정되었으며, 

당뇨병의 경우는 0.0029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추정되었다.

이처럼 만성질환자의 탄력성 추정치가 중중질환자에 비해 크게 비탄력적

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가격 변화에 대해 질환별로 상이한 대응 정도를 보일 

수 있음은 향후 본인부담 수준의 설계에 있어 중요하게 참고해야 한다.

log(의료비 지출) 암 심혈관 뇌혈관

backward myopic price -1.5461 -4.1006 -4.8942

내원일수 암 심혈관 뇌혈관

backward myopic price -0.0234+1) -2.6639 -1.5390

N 15,638 43,120 40,058

<표 Ⅴ-3> 중증질환자 가격탄력성 추정

주: 1) +: p＞0.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추정치임을 의미
자료: 저자 작성

33) 암 질환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추정치이므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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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의료비 지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backward myopic price -0.1758 -0.0289+1) -0.4031

내원일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backward myopic price -0.1955 -0.0290+1) -0.2469

N 194,688 102,781 105,721

주: 1) +: p＞0.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추정치임을 의미
자료: 저자 작성

<표 Ⅴ-4> 만성질환자 가격탄력성 추정

<표 Ⅴ-5>과 <표 Ⅴ-6>은 각각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분위와 연령 구간 

기준으로 표본을 구분하여 가격탄력성을 추정한 결과이다. 먼저 소득은 저

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약간의 탄력적인 대응이 관찰되지만 고소득층에 대

비하여 그 차이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단 의료급여 수급자의 탄력성은 

낮게 추정되었는데, 일견 합리적이지 않은 추정치로 판단할 수도 있으나, 의

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경감되어 있는 환경에서의 

미미한 가격 변화는 의료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를 대상으로 외래 본인부담의 변화가 

외래 의료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최지숙 외(2010) 또한 가격탄력성

을 -0.012의 낮은 수준으로 추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구간별 가격탄력성 추정치는 일부 불안정한 추정치도 산출되었으나, 

전반적으로는 청장년층의 다소 탄력적인 반응과 대비하여 영유아 계층 및 

고령층의 비탄력적인 가격 반응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그 차이는 예상만큼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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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의료비 지출) 의료급여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0.1465 -0.2755 -0.2639 -0.2457 -0.2535  -0.2460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0.2439 -0.2332 -0.2494 -0.2534 -0.2856

내원일수 의료급여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0.0520 -0.1287 -0.1437 -0.1332 -0.1373 -0.1282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0.1186 -0.1092 -0.1112 -0.1170 -0.1175

N 의료급여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38,431 444,577 467,688 490,991 543,254 590.420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628,721 658,657 647,226 581,378 413,299

<표 Ⅴ-5> 소득분위별 가격탄력성 추정

자료: 저자 작성

log(의료비 지출) 4세 이하 5~10세 11~15세 16~20세 21~34세

  -0.1549 -0.1912  -0.1555 -0.2309  -0.0574

35~44세 45~54세 55~64세 65~74세 75~84세

 -0.2298 -0.3318 -0.4174 -0.2311 -0.2795

 85세 이상

 -0.3453

내원일수 4세 이하 5~10세 11~15세 16~20세 21~34세

  -0.0373 -0.0065  -0.1193 -0.1664 -0.0304 

35~44세 45~54세 55~64세 65~74세 75~84세

 -1.4237 -0.1656 -0.1440 -0.0499 -0.0622

 85세 이상

 -0.0750

N 4세 이하 5~10세 11~15세 16~20세 21~34세

 210,507 266,332 275,618 299,874  488,677

35~44세 45~54세 55~64세 65~74세 75~84세

470,334 429,918 324,351 199,204 110,995

85세 이상

 33,264   

<표 Ⅴ-6> 연령구간별 가격탄력성 추정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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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제Ⅴ장에서는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해서 의료서비스 종류별(입원, 외

래, 전체), 질환별(만성질환, 중증질환), 소득별, 연령별로 세부적인 가격탄력

성을 추정하고자 했다. 국내 보건의료의 가격탄력성 추정 연구에 기여함과 

동시에 가격의 정의에 있어 현물가격이 아닌 환자의 근시안적 소비 행태를 

가정하여 추정했다는 점에서 기존 국내 연구와 차별점이 있다. 추정 결과 

전체 의료 서비스의 가격탄력성 추정치는 의료비 기준으로 -0.2579로 추정

되었다. 특히 외래 서비스가 입원 서비스에 비해 비탄력적으로 추정되었다

는 점에서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와 차이를 보였으며, 만성질환에 비해 중증

질환 환자가 가격 변화에 매우 탄력적으로 반응을 보였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의료 급여 환자의 비탄력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 행태, 고령층과 영유

아 계층의 미미한 비탄력적 이용 행태를 각각 관찰했다.

제Ⅳ장의 분석 결과를 통해 민영의료보험의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가정을 활용했지만, 건강보험 청구자료 분석 과정에서 민영보험의 가입 

여부를 통제할 수 없었다는 점이 분석의 한계점으로 남는다. 또한 몇몇 가격 

정의에서 추정치가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방향과 크기를 벗어나서, 다양한 

가격 정의에 따라 다르게 추정되는 탄력성 추정치를 확신을 가지고 다양하게 

제시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가격탄력성 추정을 통해, 집

단별 ․ 의료서비스의 특성별로 상이한 가격탄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본인

부담 조정이 야기할 수 있는 의료 접근성의 변화와 더불어 의료 소비량 변화

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세부적

인 가격탄력성 정보가 정책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

며, 다양한 자료 및 분석 모형을 통한 후속 연구들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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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의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주로 본인부담의 조정으로 대

표되는 가격 정책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가격탄력성 추정을 통해 이와 같은 정부의 가격 정책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 수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최대한 세부적으로 검토하

며 정책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제Ⅱ장에서 국내외 

선행연구를 정리한 후, 제Ⅲ장에서 본격적인 가격탄력성 추정에 앞서, 한국

의 건강보험 체계하에서 가격의 변화가 환자의 의료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2018년 도입된 고령층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 변화, 건강보험 본

인부담 상한제도의 사례를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했다. 이후 제Ⅳ장에서 실

손의료보험이 건강보험 급여 의료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자료 

분석을 통해 확인하여, 실손의료보험의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추정했

다. 이를 바탕으로 제Ⅴ장에서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한 축약형 회귀 모

형 추정을 통해 세부적인 가격탄력성을 추정했다. 전체 의료비 기준으로 약 

-0.2579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했으며, 만성질환 ․ 중증질환, 연령별, 가구소득

수준 별로 세분화된 탄력성 추정치를 제시했다.

2020년 발표된 국가 장기 재정전망 결과는 인구감소에 따른 성장률의 하

락을 통해 국가 채무의 증가 등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도래할 것임을 간접

적으로 언급하고 있다.34) 특히 사회연금 및 사회보험의 재정수지의 부정적

인 전망을 언급하면서 사회연금보험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음을 직접

적으로 밝히고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정부의 2차 장기 재정전망에는 직접

적으로 전망 결과를 밝히지 않았지만, 2015년의 1차 장기 재정전망에서는 

34)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통해 ’60년 국가채무비율 60%대 수준으

로 관리｣, 보도자료, 2020.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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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을 기점으로 건강보험 누적 수지가 음(‒)으로 변하며 지속적인 재정 

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이며, 2060년 기준으로 GDP의 약 7%의 당기 수지 

적자가 산출될 것임을 밝힌 바 있다.35) 이 모든 정보는 미래에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한 재정 운용의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며, 기타 사회보험과 달리 

부과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 또한 수지 측면에서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경고하고 있다.

사안의 심각성에 대비하여 건강보험의 재정 추계, 특히 중장기 추계 모형

은 앞으로도 모형의 예측력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지출 

측면에서 중장기 보건의료 지출을 전망하는 모형은 보다 많은 변수들을 고

려하며 발전하고 있다. 예로 OECD는 2013년 보건의료 및 장기요양 지출 

전망 관련 기초 연구결과를 공유하면서 의료 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크게 국가의 인구 구성()과 경제 성장(


)을 고려하며 식 (Ⅵ-1) 과 

같은 회귀모형을 활용했다(De la Maisonneuve and Martins, 2013).

log ∙
  log  log

        식 (Ⅵ-1)

그러나 2019년 변화된 OECD 추정 모형은 이외 보건의료 기술 발전

(), Baumol 효과(ln   ln ) 등 의료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요인들을 과거 모형의 잔차 부분()에서 분리하여, 의료 

지출의 요인을 다양하게 식별하고 모형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Lorenzoni et al., 2019).

                                     
∆ ln     ∆ln  ∆ln   ∆ln   ∆ln  

×  ∆ln   

식 (Ⅵ-2)

35) 이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법정 상한인 8%로 인상하고 이후 유지하며, 국

민의료비 대비 공공의료지출 비중을 약 70%까지 인상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전망된 것

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2060년 국가채무비율 40% 이내로 관리, 지속적인 세출구

조조정 없을 경우 60%까지 상승 가능｣, 보도자료, 2015.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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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본인부담으로 대표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가격은 오래전부터 환

자의 보건의료 접근성, 도덕적 해이의 방지, 보건의료 재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수로 기능하고 있다. 한국의 보건의료 정책 환경에서는 2005

년 이후로 지속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주요한 정책 수단이

기도 하다. 따라서 본인부담이 다양한 연령, 계층, 질환군 등에 따라 이질적

으로 변화할 때 이는 의료 이용의 변화를 통해 보건의료 재정에 영향을 미

치게 될 것이다. 이 연결고리를 식별하고 이를 앞에서 제시한 재정전망 모

형에 반영하는 것은 정책 설계 및 시행 이전에 사전적인 재정 효과를 가늠

하기에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이 연구는 이 연결고리를 식별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가격과 의료 이용의 관계를 추정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는 것으로 

기여가 있다.

추정 연구 결과를 재정전망 모형 등 실제 정책 모형에 반영하는 것은 후

속 연구 주제로 남긴다. 실증분석을 통한 보건의료의 가격탄력성 추정치는 

재정전망 모형 구축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Borger et al. 

(2008)은 동태적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미국의 장기 보건의료 지출 전망을 

했으며, 특히 신의료기술의 도입이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

정을 모형화했다. 해당 모형의 주요한 모수인 신의료기술 유발 의료수요

(technology share of health output, )와 보건의료 기술과 보건의료 투입 

수준 간 대체탄력성(elasticity of substitution between medical knowledge 

and medical care inputs, )의 모수 설정(calibration)이 필요한데, 이 모수 

설정에 기준이 되는 정보로 보건의료의 가격탄력성을 활용할 수 있다.  

Borger et al.(2008) 또한 RAND 의료보험 실험 추정치를 포함한 13개 선행 

실증연구의 가격탄력성 추정치 결과를 평균해서 모수 설정에 도움을 받고 

있다. 해당 모형은 미국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의 의료 

지출 전망 모형으로 발전하여 정책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Astolfi et al., 

2012). 이 연구에서 도출된 가격탄력성 추정치는 이처럼 향후 한국의 보건

의료 지출 장기 전망 모형 구축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민영보험 특히 실손의료보험의 도덕적 해이를 연구한 제Ⅳ장의 연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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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그 의미와 정책적 해석, 시사점에 대해 고민할 거리를 안겨준다. 다양

한 선행연구에서도 엇갈린 실증분석 결과가 도출되지만 제Ⅳ장의 실증분석 

결과는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이 임상적 필요가 없음에도 추가적인 의료 수요

를 견인하는 현상은 관찰되지 않음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실손의료보험의 

가입과 더불어 임상적 필요가 있는 의료 수요의 접근성이 개선되며 의료수

요가 증가하는 현상(역선택)은 가능하다. 이 경우 결국 이 연구에서 건강보

험 청구자료를 통해 추정한 가격탄력성은 역선택이 포함된 탄력성 추정치를 

생각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해 장기 전망을 할 때에도 의료비 지출을 과소 

추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고민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후속 연구가 필

요하겠지만 재정 운용 및 정책 측면에서는 해당 과소 추정분은 도덕적 해이

로 인한 요인이 아닐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 재정 소요 시 이를 대응

하기에 상대적으로 유효한 정책적 명분이 있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도

덕적 해이가 제거된 가격탄력성 추정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함

으로써 보건의료 정책에 기여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는 향

후에도 다양한 후속 연구와 깊은 학술적 ․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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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실손의료보험이 본인부담금, 급여비에 미치는 영향

<부표 1> 실손의료보험이 본인부담금에 미치는 영향: 확률효과모형

구분

확률효과모형

모형1: 외래 본인부담금 모형2: 입원 본인부담금 모형3: 총 본인부담금

추정계수
(Coef.)

표준오차
(Std. Err.)

추정계수
(Coef.)

표준오차
(Std. Err.)

추정계수
(Coef.)

표준오차
(Std. Err.)

실손 0.71*** 0.13 0.08 0.11 0.75*** 0.14

정액 0.58*** 0.07 0.18*** 0.05 0.65*** 0.07

실손정액 0.64*** 0.08 0.31*** 0.06 0.77*** 0.08

30대 -0.13 0.10 0.01 0.08 -0.19* 0.10

40대 0.06 0.11 -0.43*** 0.09 -0.15 0.12

50대 0.62*** 0.12 -0.11 0.10 0.54*** 0.13

60대 0.98*** 0.13 0.04 0.10 0.90*** 0.14

로그(소득) 0.06 0.04 0.06* 0.03 0.08* 0.04

배우자 1.82*** 0.09 0.67*** 0.07 2.11*** 0.10

무배우자 1.32*** 0.14 0.63*** 0.11 1.57*** 0.14

근로 -0.15*** 0.05 -0.14*** 0.04 -0.19*** 0.05

고졸 -0.16* 0.08 -0.25*** 0.06 -0.30*** 0.09

대졸 -0.35*** 0.09 -0.36*** 0.07 -0.54*** 0.10

건강상태 0.31*** 0.03 0.15*** 0.03 0.35*** 0.03

2013년 0.14* 0.07 0.03 0.07 0.19*** 0.07

2014년 0.29*** 0.07 0.06 0.06 0.37*** 0.07

2015년 0.25*** 0.07 0.15** 0.06 0.35*** 0.07

2016년 0.12* 0.07 0.25*** 0.07 0.29*** 0.07

2017년 0.33*** 0.07 0.17** 0.07 0.45*** 0.08

2018년 0.41*** 0.07 0.18*** 0.07 0.52 0.08

남성 -1.01*** 0.05 -0.18*** 0.04 -1.05*** 0.06

_cons 3.08*** 0.33 -0.12 0.28 3.16*** 0.35

주: 1. 모형1, 모형2, 모형3 모두 Prob＞F = 0.000
2. 모형1, 모형2, 모형3 모두 관측 수 40,058
3.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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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실손의료보험이 급여비에 미치는 영향: 확률효과모형

구분

확률효과모형

모형1: 외래 급여비 모형2: 입원 급여비 모형3: 총 급여비

추정계수
(Coef.)

표준오차
(Std. Err.)

추정계수
(Coef.)

표준오차
(Std. Err.)

추정계수
(Coef.)

표준오차
(Std. Err.)

실손 0.79*** 0.15 0.11 0.13 0.85*** 0.16

정액 0.63*** 0.07 0.19*** 0.06 0.71*** 0.08

실손정액 0.69*** 0.08 0.33*** 0.07 0.83*** 0.09

30대 -0.16 0.11 0.01 0.09 -0.22* 0.12

40대 0.09 0.12 -0.56*** 0.10 -0.20 0.13

50대 0.73*** 0.13 -0.20* 0.11 0.57*** 0.14

60대 1.24*** 0.14 -0.02 0.12 1.08*** 0.15

로그(소득) 0.03 0.05 0.07* 0.04 0.05 0.05

배우자 2.09*** 0.10 0.83*** 0.08 2.48*** 0.11

무배우자 1.53*** 0.15 0.79*** 0.12 1.87*** 0.16

근로 -0.18*** 0.05 -0.16*** 0.04 -0.22*** 0.05

고졸 -0.25*** 0.09 -0.30*** 0.07 -0.40*** 0.10

대졸 -0.47*** 0.10 -0.41*** 0.08 -0.65*** 0.11

건강상태 0.35*** 0.04 0.16*** 0.03 0.38*** 0.04

2013년 0.19** 0.08 0.04 0.08 0.26*** 0.08

2014년 0.35*** 0.08 0.08 0.07 0.45*** 0.08

2015년 0.32*** 0.08 0.18** 0.07 0.44*** 0.08

2016년 0.16** 0.08 0.29*** 0.07 0.36*** 0.08

2017년 0.41*** 0.08 0.22*** 0.08 0.55*** 0.08

2018년 0.53*** 0.08 0.20*** 0.08 0.64*** 0.09

_cons -1.17*** 0.06 -0.22*** 0.05 -1.24*** 0.07

주: 1. 모형1, 모형2, 모형3 모두 Prob＞F = 0.000
2. 모형1, 모형2, 모형3 모두 관측 수 40,058
3. *, **, ***는 각각 유의수준 10%, 5%, 1%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의미함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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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보건의료 가격탄력성 추정과 건강보험 재정

김우현·김대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보건의료 급여 ․ 비급여 서비스의 환자 본인

부담을 변화시키는 가격 정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정책 시행 이후, 의료 접

근성 향상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많은 논의들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 정책 수단 중 하나인 환자 본인부담 

변화가 환자의 의료 이용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보고자 했다. 

우선 가격탄력성 추정에 앞서 한국의 보건의료체계하에서 환자들이 실제

로 본인부담 변화에 의료 이용 행태를 변화시키는지 고령층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도와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집군분석을 통

해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도하에서의 의료 이용 행태

를 분석한 결과, 본인부담 수준이 크게 변화하는 임계점(진료비 1만 5천원)

을 기준으로 고령층의 의료 이용 행태가 변화하며 이를 통해 추정된 가격탄

력성 추정치는 약 -0.8726으로 추정되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도하

에서 상한액 기준으로 중심으로 한 본인부담 가격 변화는 사전 적용의 경우 

환자의 외래 의료비 지출과 외래 방문횟수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

인했다. 

이어서 가격탄력성 추정에 있어 제약 조건인 민영건강보험 가입 여부가 

환자의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다. ｢한국의료패널｣ 2012~2018년 

자료를 고정효과 패널 회귀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민영건강보험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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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가 환자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의료비 지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2002~2019년의 ｢건강보험 표본코호트 DB｣를 활용한 축약형 

회귀모형을 통해 의료 서비스 종류별, 질환별, 가구소득별, 연령별 세부적인 

가격탄력성을 추정했다. 특히 선행연구인 Ellis et al.(2017)의 가격 정의에 

따라 환자가 바로 직전에 경험했던 의료가격을 현 시점의 의료 소비 의사 

결정에 반영한다는 가정하에 가격탄력성을 추정했다. 그 결과, 전체 의료 서

비스의 가격탄력성은 -0.2579로 추정되었으며, 외래, 입원, 중증질환, 만성질

환, 가구소득, 환자 연령에 따른 이질적인 가격탄력성 추정치를 제시했다. 

이 연구의 가격탄력성 기초 추정치들은 건강보험 재정 전망 모형 및 거시 

모형의 기초 정보로 널리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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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ice Elasticity of Demand for Healthcare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Woohyeon Kim and Dae hwan Kim

The long-standing health insurance coverage expansion in Korea can be 

defined as a pricing policy that changes patients' out-of-pocket expenses 

for covered and non-covered services by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coverage expansion policies, 

there has been much discussion about the impact of improved access to 

health care o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finances.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changes in patient out-of-pocket expenses, one of 

the key policy measures for health insurance coverage expansion, on 

patients’ healthcare utilization by estimating price elasticity of demand in 

healthcare. 

First of all, we examines whether patients actually change their 

healthcare utilization patterns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ir out-of- 

pocket expenses by reviewing two different cases; the outpatient flat rate 

policy for the elderly and the co-payment ceiling system in Korea. 

Analyzing the utilization of outpatient service visits by the elderly via 

bunching analysis, we find the significant changes in the use of services 

over the cost of 15,000KRW, the threshold for the out-of-pocket payment 

changes. The estimated price elasticity is estimated to be -0.8726.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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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ayment ceiling system, the change in out-of-pocket price has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patients’ outpatient medical expenses and visit 

days in the case of the on-the-spot application of ceiling.

Whether a patient is insured with private health insurance is another 

constraint that prevents us from estimating price elasticity of demand in 

healthcare. We fit a fixed-effect panel regression model for the analysis of 

the Korea Health Panel Survey from 2012 to 2018. We find that the private 

healthcare insurance coverage does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patients’ medical expenses cover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Finally, we estimate healthcare price elasticities by type of service, 

diseases, household income, and patients’ age. We analyze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ample cohort database from 2002 to 2019. Following Ellis 

et al.(2017), we use backward myopic prices to estimates price elasticities. 

The price elasticity of total healthcare expenses is estimated to be -0.2579. 

We also find the heterogeneous price elasticity estimates for different 

types of services, diseases, and patients’ socioeconomic status.

We anticipate that the empirical price elasticity estimates in this study 

can be used to narrow the range of model predictions by reconciling the 

parameters in a long-term healthcare forecasting model.



❚저자약력

김우현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Ric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대환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경제학 박사
전,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 실장
현,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자료 수집 및 정리

이강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21-16

보건의료 가격탄력성 추정과 건강보험 재정 

발  행

저 자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 페 이 지

등   록

정  가

조판 및 인쇄

I S B N 

2021년 12월 31일

김우현·김대환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044)414-2114(代)

www.kipf.re.kr

1993. 7. 15. 제2014-24호

8,000원

호정씨앤피

979-11-6655-108-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보건의료 가격탄력성 추정과 건강보험 재정
	서언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CONTENTS
	Ⅰ. 서론
	Ⅱ. 가격탄력성 선행연구
	Ⅲ. 본인부담 변화에 따른 의료 이용 행태 변화 추정
	1. 고령층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 제도
	2.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와 의료 이용의 관계

	Ⅳ. 민영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 분석 - 민영건강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대한 이론적 연구
	3. 선행연구 
	4.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5. 분석 결과
	6. 소결

	Ⅴ. 세부 가격탄력성 추정
	1. 가격탄력성 추정 개관
	2. 분석 방법 및 자료
	3. 추정 결과 
	4. 소결

	Ⅵ.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